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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특별시·광역시가 평가주체로 참여하고
평가대상 고려한 지표체계도 마련해야

현행 평가제도는 중소도시에 맞춰져 대도시 평가에 부적절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는전국기초자치단체 299개에대해 『도시의지속가능성 및생활인프라수준평가』

(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를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있다.�2006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3조의2를 개정하여 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2014년에 시행령의 제4조의4를 개정하여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시행령 개정

이후 평가지침을만들어 처음기초자치단체의 평가를시행하였다.�2015년에 2000년부터 시행

해오던도시대상과통합하면서 평가지표뿐아니라평가체계의상당부분을변경하여 2차평가

를 시행하였고,�2016년도에 3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도시와중소도시의 구분 없이 중소도시를 평가하는 지표로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일

률적으로 평가하고,�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는 평가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등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따라보다 면밀하게 평가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대

한개선방향과더불어서울시등대도시의실질적인 지속가능성을평가하고이를정책에반영

하기 위한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 「국토계획법」상 도시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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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43개 기본지표·22개 응모지표로 전국 299개 기초자치단체 평가

평가주체는 국토교통부이며 평가대상은 전국의 299개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자체의 현실을 잘

알고있는광역자치단체는평가주체에서제외되어 있다.�평가부문은도시사회,�도시환경,�도시

경제,�지원체계의 4개 부문이며,�이는 다시 11개 소부문으로 구분되며,�11개 소부문은 43개

기본지표와 22개 응모지표로 세분되어 있다.

[그림 2]�『지속가능성 평가』�지표체계

43개 기본지표에대한조사는매년기초자치단체별로 11개 지표를직접조사하고나머지 32개

지표는 평가주체인 국토교통부에서 중앙통계서비스 등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

하여 구축하고 있다.�229개 기초자치단체는 기본지표에대하여 의무적으로 평가를받고 있으

며지표값에의해등급과순위가결정되며 기본지표의평가결과는개별적으로기초자치단체에

전달되고 있다.

22개 응모지표는 수상을 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응모지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고있다.�기본지표의 결과와응모지표를합산하여전체순위를매기고순위별로대통령상

과 국무총리상,�국토교통부장관상,�특별상 등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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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는 자체평가 실행해야…서울시,�자치구 평가 때 역할 미미

「국토계획법」상 『지속가능성 평가』는 서울시등특·광역시와특별자치도차원에서우선하여자

체평가를 실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하지만 자체평가에 대한 지침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며,�실질적으로 평가를 받는 대상이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평

가에서 제외되어 있다.�그러다보니 평가과정에서 서울시등광역지자체는국토교통부의 공문

을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3]� 「국토계획법」상 자체평가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평가대상

전국의 299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하면서규모와관계없이모든지자체를일률적으로 평가하

는 것은 서울시 등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를같은 수준으로단순 비교하는 것이므로 지금까

지의 평가경험상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실제로,�인구가백만이상의대도시의경우문제가

되는지표들이 지방중소도시와비교하였을때양호하게평가될수가있고,�양호한수준을유

지하고 있다고판단되는 지표는 평가절하되기도한다.�예를 들어,�인구대비 신생아수와 경제

활동인구비율,�재정자립도와같은지표는중소도시와비교하여대도시에서그수준이양호하

게 평가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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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성 반영 안 된 평가지표도 있고 평가결과 정책 활용도 미흡

먼저 서울시와같은대도시의특성이 미반영된 지표가 있다.�인구가 1,0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 10만 정도의 지방 중소도시를 함께 평가함으로써 대도시의 문제와 상황이 간과되고 있

다.�이러한 지표로는 임야면적 감소비율,�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 비율,�시가화구역

내 미이용 토지면적 비율,�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 면적 등이다.�서울시 등 대도시의

경우는 이미 기개발된 곳이므로 이러한 지표들로는 정확한 대도시의 상황을 진단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지표 값이 자치구 단위로 세분되어 조사되지 않아서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를 같은

수치로평가하고있다.�이러한지표로는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GRDP,�인구천인당운행결

손금 지원액,�도시계획 대비 실제 인구 도달률 등이 있다.�또한,�인구 천 명당 경찰관 수와

대중교통수송분담률,�미집행시설 면적감소등은자치구단위의 지표산출은가능하나자치구

의 정책이 아니라 시나국가정책의 결과이므로자치구의 정책을 진단하는 지표로서는 적절치

않으며,�다른 지표로 대체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2014년 첫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점차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지표로서 생활인프

라관련지표가있다.�시민들의생활과밀접하고서울시등도시정책에서시민과밀착한정책이

점차많아지는추세로 더 많은생활인프라를확보하고 지표로관리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2015년의 2차 평가과정에서 이들 지표의 수가 2014년보다 축소되어 평가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제3조의2�제3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

립 및 집행에반영하여야하며,�위의 법 시행령 등여러 법에서 이 평가결과를활용할수있도

록하였다.�그러나서울시와자치구등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서는이러한종합적인평가결과

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으며,�따라서 계획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는

자치구내에서정해진부서와담당자가없으므로평가에관리와활용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

다.�또한,�응모지표 평가는 참여한 지자체에 한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시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고 있으나 법률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와

융자 또는 포괄보조금 등 지역을 지원하는 자금으로서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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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매년 모니터링…英,�지속가능성 평가 의무화

해외대도시의사례로서 LA와뉴욕,�런던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검토하여 서울시의 지속가

능성 평가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pLAn OneNYC London� IIA

[그림 4]�국외 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LA시는 2015년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지속가능한도시계획(The�Sustainable�City�pLAn)

을 시장집무실에서 직접 수립하였다.�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매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하는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다.

환경과 경제,�형평성의 3개 대부문을 소부문과그에 따른총 33개의 지표로 구분하여 지속가

능성을진단하고있다.�모니터링보고서는지난 1년간의내용과단기적목표를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으로 인해 변화된 도시의 미래 이야기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뉴욕의 ‘OneNYC’는 기존의 ‘지속가능성 계획(2007)’과 ‘PlaNYC(2008)’를 통합하여 도시기본

계획내에서하나의목표체계로제시하고있다.�즉,�‘OneNYC’의 미래상은 ‘성장하고번영하는

도시(Our� Growing,� Thriving� City)’와 ‘정의롭고 공평한 도시(Our� Just� and� Equitable�

City)’,�‘지속가능한 도시(Our�Sustainable�City)’,�‘회복력 있는 도시(Our�Resilient�City)’로

서,�지속가능성을 하나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래상중 ‘지속가능한도시’에서는 6가지 분야별 목표와실천계획,�지표를포함하고있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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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80×50’,�‘쓰레기 제로’,�‘대기 질’,�‘기훼손된 개발지역’,�‘수자원 관리’,�‘공원과 천연자원’

이며,�목표별로 3~8개의 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지표로는 미래상과 관련하여 3개의 지표와

목표 지표 12개를 설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의 틀 내에서 연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도시계획의 각�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런던은통합영향평가(Integrated�Impact�Assessment�:�IIA)를 도입하여 ‘런던플랜’과 런

던시및자치구에서수립하는각종도시계획수립 시계획이도시의 지속가능성에어떠한영향

을미치는지를평가하고있다.�이는앞서 설명한 LA와 뉴욕의 지속가능성 평가와는달리도시

계획의 각�단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LA와 뉴욕,�런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사례는 서울시의 지속가

능성 평가체계 구축에 향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평가제도 4가지 개선방안 마련

단기적으로광역자치단체의 중간관리자로서 역할을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즉,�지역의 여건

을 잘 알고 있으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아우르고 있는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를 평가주체로

참여시켜서 평가의 원활한수행은물론평가결과에대하여서도광역자치단체차원에서 기초자

치단체 간 연계한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차기 계획과 정책에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평가

의 실효성을높이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법률상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도의 경우해당기초자치단체에대한자체평가를실행할수있도록시행령과지침을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전국의 지자체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여 대도

시에 적절한 지표를 발굴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어느 정도의 대도시 규모로 구분하

느냐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행정체계 측면에서

볼 때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하는 자치구와 군을 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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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대도시의 자치구·군을 별도로 평가하는 대안

다음에는평가대상을고려한지표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평가지표를선정할때평가의방식,�

평가대상의특성과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 지표의 속성을도시성,�적절성,�생활성,�용

이성의 4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도시성이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적절성이란대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여 적절하게 평가해야한

다는것을의미한다.�다음에생활성은생활인프라등주민의삶에 밀접하게연관된 지표를통

하여주민의삶의수준을적절하게평가할수있어야한다는것을뜻한다.�마지막으로용이성

은 지표의 값을 구하기 쉽고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그림 6]�지표의 속성에 따른 네 가지 분류

마지막으로 평가결과를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광역자치단체는물론기초자치단체도평가결과를관련실·국이공유하며,�관련 정책

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차기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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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지속가능성 평가』�절차의 제안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선해 평가권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 바람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뿐만 아니라,�주택,�공원,�교통,�산업,�환경,�문화,�

복지 등다양한부문별계획의내용을제시하는자치단체에서수립하는최상위도시계획이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내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되국토부의 지속가능성 평가와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방향을고려하여서울

시 등 특․광역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국토계획법」�개정을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광역지자체

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서울시 등 특․광역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즉,�서울시도도시기본계획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한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

해여러부문에서노력하고있다.�이러한권한이지방으로위임되게된다면서울시의각종계획

과 정책에도 지속가능성 평가가 여러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2030�서울플랜과 『지속가능성 평가』의 통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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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연구의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연구의 배경

◦ 『지속가능성 평가』�과정에서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역할 미흡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있

다.�지자체의무분별한개발을지양하고국토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목적

에서 2006년 12월에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3조

의2를 마련하고,�2014년 1월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

프라 수준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처음평가를시행한이후 2000년부터 별도로시행하던 ‘도시대상’을 이 평

가와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과 2016년에도 평가가 시행되었다.�그러

나지속가능성평가는국토교통부가주체가되어기초자치단체를일률적으로평가

하고 있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 지속가능성 평가방법,�평가지표,�평가활용 등의 문제
지속가능성 평가주체이외에평가방법,�평가지표,�평가활용에서도다양한문제가

지적되고있다.�먼저,�평가방법에서는 43개의 기본지표중 11개 지표를기초자치단

체를통해조사하고나머지는통계청과기관별자료를활용하고있어각�지자체에

서 활용하고 있는 상세하고 현실적인 지표들이 누락되어 있다.�

평가지표에서도대도시의특성이반영되지않은지표와자치구단위의평가가적절

하지 않은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또한,�평가결과에 대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에만

전달되며,�기초자치단체는 그 결과에 대해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어 『지속가능성

평가』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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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의 일률적인 평가와 대도시의 상황에 맞지 않는 지표
평가대상인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해당연도지표값을지자체의특성과상관없이

일률적으로상대평가하여 부문별 순위를 결정하는방식도문제로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평가에사용된지표중에는과거중소도시의무분별한개발에따른토지이용을관

리하기 위해만들어진 지표가남아있으며,�서울 등 대도시상황을반영하여 지속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제도를평가주체,�평

가방법,�평가지표,�평가활용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외국 대도시의 지

속가능성 평가사례를 검토하여 서울 등 대도시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4�/�‘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수준평가’:�서울시운영실태와제도의개선방안

2_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와 내용

◦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및 추진과정 이해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2010년,�2013년 제도화방안을마련하였

고,�2014년 시행령에따른지침을개정하여 평가제도를운용하고있다.�이후 ‘도시

대상’과 통합하여 2015년 지속가능성 평가의 틀을 완성하였다.�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운영방식과 추진과정을 파악하였다.

◦ 2015년도 평가결과 검토와 문제점 도출
2015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지표상의 문제점을 파

악한다.�이후 서울시와자치구평가관련담당자와의면담조사를통해평가주체와

평가방법,�평가지표,�평가활용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국내외 대도시의 평가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해외 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사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pLAn’과 뉴욕의

‘OneNYC’,�영국 런던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등을 검토하여 도시별 지속가능성

평가유형과시사점을도출하였다.�또한,�2015년에 서울시가수립한 ‘서울시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향후 서울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과 서울시 차원의 평가체계 제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가지자체의발전에실질적으로도움이 될수 있도록평가

주체와방법,�지표,�활용등에대한단기적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또한,�장기적

으로서울시차원의 평가체계를운영하기 위해도시기본계획과지속가능성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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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의 흐름

2)�연구의 방법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①�문헌 조사와 2015년도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검토,�②�서울시와 자치구 담당자 면담조사,�③�국내외

평가사례 조사,�④�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관련 문헌 및 자료 조사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에대한이해를돕기 위해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과시행

령,�지침을 조사하여 평가제도의 추진 경위를 파악하였다.�평가제도 시행 이전에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사전 보고서(2010,�2013년),�2014년과 2015년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고,�이를 토대로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또한

『지속가능성평가』�제도와 ‘도시대상’�평가의통합방안을연구한 2015년 도시대상

통합보고서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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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자치구의 담당자 면담조사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다.�면담은 2016년 평가에 참여한 담당자 위

주로 이뤄졌다.�면담에 응한총 14개 자치구를대상으로 평가제도의 문제점과애

로사항,�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LA,�뉴욕,�런던 등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조사
해외 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사례조사를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pLAn’,�뉴욕의 ‘OneNYC’,�영국 런던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검토하였다.�또한,�서

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성 평가』�참여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지속가능성 평가』에참여한전문가자문회의와간담회를통해제도의운영방식과

문제점,�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연구 중반에는 해외 사례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림 1-2]�연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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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평가』�
제도의�이해

1_제도의 근거와 변천 과정

2_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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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이해

1_제도의 근거와 변천 과정

1)�지속가능성 평가의 배경 및 목적1)

『지속가능성평가』�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입이후지자체별로도시정책을추

진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무분별한개발양상이 나타남에따라,�중앙정부차원에

서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지속가능성 평가』는국가와지자체계획간의긴밀한연계를추진하고,�지자체맞

춤형 진단평가를 통해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에서추진하고있는다양한도시정책에대한평가와진단을통해우수하고

참신한 도시정책을 발굴하고,�『대한민국 도시대상』�시상을 통해 지자체의 지속가

능성 정책추진을독려함으로써 지자체도시정책의수준이향상하도록하는데의

의가 있다.

2)�근거법령과 제도

◦ 「국토계획법」�제3조의2에 의한 시행
『지속가능성 평가』는도시의지속가능하고균형있는발전과주민의편리하고쾌적

한 삶을 위하여 마련된 평가 제도로,�2006년 12월 「국토계획법」�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후 2015년 ‘지속가능성’에 더하여

‘생활인프라 수준’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었다.�

평가를위해 2014년 1월에 「국토계획법」�시행령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1)�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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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절차)가�마련되었고,�이를 근거로 하여 국토교통부의 훈령(도시의 지속가

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이 제정되어 첫 평가가 시행되었다.�

조항 내용

「국토계획법」�
제3조2
도시의
지속가능성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도시의 지속가능하고균형 있는발전과주민의 편리하고쾌적한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문화·체육시설,�교통시설 등의 시설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따른평가를위한절차및 기준등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반영하

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4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①�국토교통부장관은법 제3조의2제2항에따른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수준의

평가기준을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1.�지속가능성 평가기준 :�토지이용의효율성,�환경친화성,�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2.�생활인프라평가기준 :�보급률등을고려한생활인프라설치의 적정성,�이용의 용이성·접

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법 제3조의2제1항에따른평가를실시하려는경우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결과를제출하도록하여야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제2항에따른평가결과의일부또는전부를공개할수있으며,�「도시재

생활성화및 지원에관한특별법」�제27조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비용의 보조

또는융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에 따른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표 2-1]� 「국토계획법」상 『지속가능성 평가』�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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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 시행과 결과의 활용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평가절차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국토교통부에서는

제출받은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시행령 제4조의4�

제2항).

또한,�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평가결과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계획의 수

립 및 집행에반영해야하며(법 제3조의2�제3항),�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특별법」�제27조에따른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비용의보조또는

융자,�「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 제4조의4�제3항).

3)�제도의 연혁

◦ 지침 수립을 위한 두 차례의 선행연구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지침 수립을 위해서 2010년에 ‘제도화 방안연구’와

2013년에 ‘지침(안)�마련 연구’를 두 차례 진행하였다.�

2010년에 구축된 ‘제도화 방안연구’는 미국과 영국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등관련사례를포함하여평가체계의틀이구상되었다.�연구에서제안된 평가체계

는지자체에서도시기본계획과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사업등에대한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가작성되어 국토교통부로제출되면 이를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게되

어 있다.�하지만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국토계획평가를 시행하려 하였으나평가

의 중복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2013년에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화를위한지침(안)�마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속가능발전과도시의 지속가능성에대한개념을 재정립하고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사례조사를통해평가시활용되는지표들을검토하였다.�이로써 현재

의 평가체계와 유사한 지속가능성 평가방법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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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첫 지침 마련 및 평가추진
두 차례의 연구를 토대로 2014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국

토교통부훈령제334호)을마련하였다.�지침을마련한목적은평가를시행하는데

필요한평가대상과절차,�세부 평가기준과평가방법,�제출 방법 및그밖의 사항

을 정하기 위함이다.�수립 지침을 통해 2014년 첫 수립 이후 제1차 연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 2015년부터 도시대상과의 통합 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기 이전 2000년부터 비법정평

가인 ‘도시대상’을 추진해왔다.�‘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자

체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매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시상을 하는 것으로

2014년 처음시행된 『지속가능성 평가』의 목적과취지측면에서중복평가라는의

견이 많았다.

이에따라행·재정적예산의낭비를방지하고자 2015년에두평가제도를통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6월에 지침을 개정하여 제2차연도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지속가능성 평가』는 매년시행되는평가로 2016년 제3차연도평가를시행

하고 그 결과 시상을 하였다.

[그림 2-1]� 「국토계획법」상 도시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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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추진 경위

2006.�12.�28 「국토계획법」�제3조의2�제정

2010.�12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화 방안연구,�수행기관 :�국토연구원

2013.�10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화를위한지침(안)�마련 연구,�수행기관 :�국토연구원

2014.�1.�14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조의4�제정

2014.�1.�17 국토교통부 지침 마련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2014.�5~12 제1차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시행

2015.�3 ‘도시대상’과의 통합 연구 완료

2015.�6.�1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도시대상’�통합에 따른 개정)

2015.�6~12 제2차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시행

2015.�12.�29 「국토계획법」�제3조의2�개정 :�생활인프라 수준 추가

2016.�5.�17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조의4�제정 :�생활인프라 수준 추가

2016.�6~12 제3차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시행

[표 2-2]�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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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평가방식

1)�평가주체와 대상

평가주체는국토교통부로서현재연구및학술기관인국토연구원과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가공동으로진행하고있다.�또한,�원활하고공정한평가를위하여평가위

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평가위원회는기초자치단체의 평가자료를검증하

고 종합평가와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평가대상은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하고있다.�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지

방자치법상 특별시(서울시)의 25개 자치구,�6개 광역시의 44개 자치구와 5개 군,�

특별자치시(세종시),�8개 도의 75개 시와 77개군,�특별자치도(제주도)의 2개 행정

시를 포함하여 총 299개이다([그림 2-2]�참고).�

[그림 2-2]�『지속가능성 평가』�대상 도시의 분류

2)�평가절차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그림 2-3]과 같은 절차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우선

해당 기초지자체에 평가의 목적과 의의,�평가지표와 평가자료,�평가방법,�평가 기

간 등을 담은 내용과 작성양식을 해당 지자체에 공고한다.�이후 기초자치단체는

요구받은 평가서를 60일 이내에제출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 평가자료의 공신력

을 높이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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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접수된 평가서의내용을검증하고,�평가를실행한다.�평가결과

를 도출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평가위원회에서 부문별 평가결과에 대해 의

견을 개진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개선 방향 등이 작성된 최종보고서의 해당 부문

을 발췌하여 기초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그림 2-3]�『지속가능성 평가』�절차

3)�평가방법과 지표

◦ 4개 부문의 기본지표와 응모지표 구분 평가
기초자치단체는 크게 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의 4가지 부문에 대

하여 평가받는다.�이는 토지의효율성,�환경친화성,�생활공간의안전성·쾌적성·편의

성,�생활인프라설치의 적정성과이용의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판단하기위함

이다.2)

도시사회부문은방재안전과사회복지,�문화의 3개소부문으로,�도시경제부문은인

2)�시행령 제4조의4�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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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와 경제의 2개 소부문으로,�도시환경부문은 정주와환경,�교통의 3개 소부문으

로,�지원체계부문은토지이용관리와조직역량및계획집행,�주민참여활성화의 3개

소부문으로 구분되어 총 11개의 소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소부문별 기본지표와 응모지표로 구분하여 시행된다.�기본지표 평가는 지자체의

도시 개발및 도시관리에대한 기본적 현황을파악하는 것에목적이 있으며,�지자

체에서 의무적으로제출하여평가받아야한다.�11개 소부문에대하여 지표가 3~6

개씩 구성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총 43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받는다.�43개 지

표 중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10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응모지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

고,�‘도시대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다.�11개 소부문에 대

하여 지표가 2개씩 구성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총 22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

받는다.

299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총 4개 부문,�11개 소부문에 대하여 65개 지표(기본지

표 43개,�응모지표 22개)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한다.�

[그림 2-4]�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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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지표 평가방법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평가하는 것으로 43개 지표의 해당연도 지표 값을 지

표별로 표준 점수화(Z-score)3)하고 등급을 부여하였다.�

점수화 방식은 지표마다 서로 다른 값 범위와 단위,�특성이 있으므로 각�지표의

원수치를표준 점수화(Z-Score)하여 점수분포의출발점과단위를통일시켜상대

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등급화는 평가지표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1등급은

상위 20%의 우수한 등급이며 2등급은 20~40%,� 3등급은 40~60%,� 4등급은

60~80%,�5등급은 80%�미만으로 미달을 뜻한다.�

43개 기본지표중 11개 지표는국토교통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조사를요청하고,�

나머지 32개 지표는국토연구원에서통계청과기관별자료를활용하여일괄적으로

구축한다.

3)�표준점수(Z-Score)�=� (원점수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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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부문 배점 평가지표 구득방법

도시사회
(100점)

방재안전
(30점)

10점 인구 천 명당 풍수해 발생에 따른 재산 피해 공개자료

10점 인구 천 명당 화재 발생 건수 공개자료
10점 인구 천 명당 경찰관 수 +�소방관 수 지자체

사회복지
(40점)

10점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유치원 수,�유치원 원아 수 공개자료

10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공개자료
10점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공개자료

10점 노인(60세 이상)�천 명당 노인 여가복지 시설 수 공개자료

문화
(30점)

9점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연면적 지자체
7점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장서 수 공개자료

7점 인구 천 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지자체
7점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공개자료

도시경제
(100점)

인구
(40점)

10점 인구증가율 향상도 공개자료
10점 인구대비 신생아 수 공개자료

10점 경제활동인구 비율 공개자료
10점 인구대비 순인구유입 공개자료

경제
(60점)

10점 경제활동 참가율 공개자료

10점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공개자료
10점 재정자립도 공개자료

10점 1인당 예산규모 공개자료
10점 1인당 GRDP 공개자료
10점 부채비율 저감도 공개자료

도시환경
(100점)

정주
(30점)

10점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공개자료
5점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RIR)� 공개자료

5점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PIR)� 공개자료
10점 노후 건축물 수 대비 증축,�개축,�대수선 건축물 수 지자체

환경
(40점)

15점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공개자료
10점 도시지역 면적비율 대비 상하수도 보급률 공개자료
15점 임야면적 감소비율 공개자료

교통
(30점)

9점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공개자료
7점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공개자료

7점 자동차 수 대비 주차면수 공개자료
7점 인구 천 인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지자체

지원체계
(100점)

토지이용 관리
(30점)

10점 시가지화 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 공개자료

10점 시가지화 구역 내 미이용 토지면적 비율 공개자료
5점 도시계획 대비 실제 인구 도달률 공개자료

10점 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대지전환)�면적 공개자료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35점)

10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지자체

5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지자체
10점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계획 및 조직 여부 지자체
10점 미집행시설 면적 감소 공개자료

주민참여 활성화
(30점)

10점 주민정보공개 청구실적 지자체
10점 주민제안 건수 지자체

10점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증가율 지자체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은 생활인프라 지표임

자료 :�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

[표 2-3]�기본지표의 항목별 배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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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지표 평가방법
응모지표는 각�지방자치단체가 부문별로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할수있고,�또한각�지방자치단체가자발적인노력으로부문별 역량강화에얼마

나이바지하였는지를평가할수있는항목으로지표가구성되어있다.�제출된기초

자치단체의 자료에 대하여 평가위원단의 평가 심사가 이뤄진다.

구분 소부문 배점 평가지표

도시사회
(100점)

방재안전
(40점)

20점 재해예방 시설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20점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사회복지
(30점)

15점 건강보건정책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관련 예산 비율 및 증가율

15점 고령화 사회 준비를 위한 예산 비율 및 증가율 (배리어프리 등)

문화
(30점)

15점 도시디자인 및 경관 우수사례

15점 문화 및 경관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도시경제
(100점)

인구
(50점)

25점 인구유치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25점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경제
(50점)

25점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25점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도시환경
(100점)

정주
(30점)

15점 마을만들기 사업

15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환경
(40점)

15점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수

20점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

교통
(30점)

20점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15점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체계
(100점)

토지이용관리
(30점)

15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노력

15점 도심지역 재생 또는 활성화를 위한 노력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30점)

15점 도시계획 관련 평균 교육이수 시간

15점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 지방채 비중

주민참여 활성화
(40점)

20점 자원봉사 참여실적

20점 시민대학 등 지역 사회 교육행사 개최 실적

자료 :�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

[표 2-4]�응모지표의 항목별 배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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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대상’�시상을 위한 평가 배점 기준
기본지표비율이 40%,�응모지표비율이 60%로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를파악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구분 영역별 배점기준 점수 환산점수

기본평가
(기본지표)

지원체계
도시환경
도시경제
도시사회

25%
25%
25%
25%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0점
10점
10점
10점

소계 100% 400점 40점

응모평가
(응모지표)

지원체계
도시환경
도시경제
도시사회

25%
25%
25%
25%

100점
100점
100점
100점

15점
15점
15점
15점

소계 100% 400점 60점

총점 100점

자료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

[표 2-5]� ‘도시대상’�시상을 위한 평가 배점 분포

4)�평가의 결과 및 활용

기본지표의 평가결과는부문별상위 10위의 기초자치단체를선정하여공개하며 평

가결과는해당기초자치단체에개별적으로전달한다.�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

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지자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응모지표에 참여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국토교통부장관상,�특별상을 수여한다.

대통령상은총점이 가장높은도시(시․군․구)를 선정하고,�국무총리상은총점의 종
합 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도시에 수여한다.�단,�대통령상을 받는 도시가 ‘시’일

경우에는국무총리상은총점이가장높은 ‘군’과 ‘구’�중에 배정하며,�‘구’일 경우에

는 ‘시’와 ‘군’에,� ‘군’일 경우에는 ‘시’와 ‘구’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은 총점이 3,�4위인 지자체와 부문별 1위인 지자체를 시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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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1위인 지자체가대통령상이나국무총리상의 대상이면 차순위 지자체에배

정한다.�특별상(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상,�국토연구원장상)은 총점 5,�6위와 부

문별 2위인지자체에배정하며,�해당지자체가대통령상,�국무총리상,�장관상대상

이면 차순위 지자체에 배정하는 식으로도시 규모에 따라발생할수 있는 중복시

상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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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서울시와 자치구의 기본지표 평가결과

2_서울시 자치구의 부문별 세부지표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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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합산 등급

서울 3.53� (16) 3.01� (11) 2.72� (1) 3.49� (14) 3.19� (13)

부산 3.18� (9) 3.49� (17) 2.89� (3) 3.46� (13) 3.26� (16)

대구 3.35� (13) 3.24� (14) 3.03� (11) 3.37� (12) 3.25� (15)

인천 3.32� (12) 2.79� (5) 2.88� (2)� 3.63� (17) 3.16� (12)

광주 3.25� (11) 3.26� (15) 3� (9) 3.33� (11) 3.21� (14)

대전 3.19� (10) 3.06� (12) 2.89� (4) 3.26� (7) 3.10� (9)

울산 3.57� (17) 2.78� (3) 3.32� (17) 3.5� (15) 3.29� (17)

세종 3.41� (15) 2.6� (2) 3� (9) 3.55� (16) 3.14� (10)

경기 3.38� (14) 2.92� (8) 2.99� (7) 3.25� (6) 3.14� (10)

강원 2.77� (4) 2.83� (6) 2.91� (5) 3.27� (8) 2.95� (4)

충북 2.83� (6) 2.98� (9) 3.12� (16) 3.14� (4) 3.02� (7)

[표 3-1]�2015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평가등급 및 순위

03ㅣ�2015년 서울시 평가결과

1_서울시와 자치구의 기본지표 평가결과

1)�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13위 기록

이장에서는도시사회,�도시경제,�도시환경,�지원체계의분야별로전국시도에서 서

울시의 등위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서울시의 자치구별 분포를 분석한다4).�

◦ 서울시는 도시환경부문에서 최상 수준이나 타 부문에서는 평균 하회로 나타남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5)를 검토해보면,�최고 수준으로 평가된

지자체로서 도시사회부문에서는 전북,�도시경제부문에서는 제주,�도시환경부문에

서는서울,�지원체계에서는전남으로나타났다.�즉,�서울의 경우도시환경부문에서

는 1위로 평가되었으나,�도시사회부문에서 16위,�도시경제부문에서 11위,�지원체

계부문에서 14위를 기록하여 전체 합산 순위는 13위로�파악되었다.

4)�분포는 1~5등급까지의 수치로 평가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높고 반대로 5에 가까울수록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5)�광역자치단체의 순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의 평가등급을 합산한 결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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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합산 등급

충남 2.98� (8) 2.99� (10) 3.03� (11) 3.11� (2) 3.03� (8)

전북 2.34� (1) 3.3� (16) 2.99� (7) 3.13� (3) 2.94� (3)

전남 2.63� (2) 3.16� (13) 3.11� (15) 2.99� (1) 2.97� (5)

경북 2.79� (5) 2.78� (3) 3.1� (14) 3.27� (9) 2.99� (6)

경남 2.7� (3) 2.89� (7) 2.93� (6) 3.14� (5) 2.92� (1)

제주 2.94� (7) 2.4� (1) 3.09� (13) 3.28� (10) 2.93� (2)

전국 3.02 3.01 2.98 3.27 3.07

자료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p89

2)�서울시 자치구의 기본지표 평가등급 결과

◦ 4개 부문을 합한 전체에서 영등포구,�금천구,�종로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음
전체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받은 자치구는 영등포구의 2.52로서 응모지표에 참여

하여국토교통부장관상을받았다.�이어 금천구와종로구등여러자치구가 3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자치구는 3.45로 은평구와 강동구로 나타났다.�은평구와

강동구는자치구차원에서제출해야하는 11개 지표중대부분누락된것이많아

낮게평가되었다.�이외에도서울시평균인 2.97�이하의평가를받은자치구는중랑

구와 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강서구 등 여러 자치구가 있다.�

자치구 등급 자치구 등급
종로구 2.69 마포구 2.79
중구 2.76 양천구 2.94
용산구 2.89 강서구 3.11
성동구 2.75 구로구 2.86
광진구 2.79 금천구 2.64
동대문구 2.96 영등포구 2.52
중랑구 3.11 동작구 2.86
성북구 3.19 관악구 3.37
강북구 3.33 서초구 2.90
도봉구 3.07 강남구 2.71
노원구 3.25 송파구 2.90
은평구 3.45 강동구 3.45
서대문구 3.00 서울시 평균 2.97

자료 :�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자료집

[표 3-2]�서울시 자치구별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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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평가
서울시 자치구의 4개 부문별 평가결과를 분석해보니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도시사회부문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등급은 3.53이다.�이 평균치보다 높게

평가를 받은 자치구는 중구(2.75)와 종로구(2.76),�용산구(2.89),�영등포구(2.81)�

등이며,�비교적낮게평가된자치구는관악구(4.06)와 강북구(4.10),�은평구(4.10),�

강서구(4.15)�등이다.

[그림 3-1]�서울시 자치구의 도시사회부문 평가등급

도시경제부문에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등급은 3.00이며,�평균보다 높게 평가

를 받은 자치구로는 동대문구(2.40)와 서초구(2.40),�성동구(2.50),�강남구(2.50)�

등으로나타났다.�또한,�평균치보다 비교적 낮게 평가된자치구로는양천구(3.50)

와 관악구(3.50),�성북구(3.60),�강북구(3.70)�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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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서울시 자치구의 도시경제부문 평가등급

도시환경부문에서 서울시자치구의 평균등급은 2.77이며,�이 수치보다높게평가

를받은자치구는양천구(2.09)와 강남구(2.15),�금천구(2.26),�송파구(2.40)�등이

다.�반대로 낮게 평가된 자치구는 동대문구(3.05)와 관악구(3.05),�용산구(3.60)�

등으로서 다른 부문보다는 3등급으로 비교적 좋게 평가되었다.

[그림 3-3]�서울시 자치구의 도시환경부문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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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부문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등급은 2.58로 평가부문중에서 가장높

게평가되었다.�이 평균치보다높게평가를받은자치구로는영등포구(1.65)와 종

로구(1.80)와 금천구(1.95)�등이 있으며,�낮게 평가된자치구는노원구(3.35)와 은

평구(3.70),�강동구(3.80)�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4]�서울시 자치구의 지원체계부문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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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도시사회 도시경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종로구 2.76 3.20 3.00 1.80

중구 2.75 3.00 2.85 2.45

용산구 2.89 2.90 3.60 2.15

성동구 3.44 2.50 2.91 2.15

광진구 3.14 3.00 2.88 2.15

동대문구 3.70 2.40 3.05 2.70

중랑구 3.80 2.90 2.82 2.90

성북구 3.63 3.60 2.98 2.55

강북구 4.10 3.70 2.90 2.60

도봉구 3.63 3.50 2.79 2.35

노원구 3.48 3.20 2.96 3.35

은평구 4.10 3.30 2.69 3.70

서대문구 3.65 3.30 2.80 2.25

마포구 3.55 2.60 2.55 2.45

양천구 3.45 3.50 2.09 2.70

강서구 4.15 2.80 2.54 2.95

구로구 3.64 2.70 2.69 2.40

금천구 3.45 2.90 2.26 1.95

영등포구 2.81 2.60 3.00 1.65

동작구 3.64 2.80 2.48 2.50

관악구 4.06 3.40 3.05 2.95

서초구 3.37 2.40 2.88 2.95

강남구 3.53 2.50 2.15 2.65

송파구 3.63 3.10 2.36 2.50

강동구 3.88 3.20 2.91 3.80

부문별 평균 3.53 3.00 2.77 2.58

자료 :�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자료집

[표 3-3]�서울시 자치구의 부문별 평가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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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자치구의 부문별 세부지표 평가결과

◦ 4개 부문의 36개 지표에 대한 자치구의 현황
2015년도 기본지표별 자치구 평가결과를 토대로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된 지표와 높게 평가된 지표를 부문별로 검토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정책

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중같은지표값이사용되거나환산점수에오류가있는 7개지표를발견하였

다.�지표 값이같게사용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GRDP,�상하수도보

급률,�대중교통운행결손금 지원액,�도시계획 대비 실제 인구도달률로 이들 지표

는 서울시 차원에서만 조사하여 구할 수 있다.�따라서 25개 자치구가 2015년도

서울시의 같은 값을 활용한 지표는 부문별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환산점수에오류가있는지표는풍수해발생에따른재산피해와도시계획상임기획

단으로 자치구별 다른 지표 값이 사용되었지만,�평가등급은 같다는 오류가 있어

부문별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자치구별 평가가 부적절한 7개의 지표를 제외하고 이에 따라 도시사회부문의 11

개,�도시경제부문의 8개,�도시환경부문의 9개,�지원체계부문의 8개,�총 36개 지표

를 검토하여 취약한 지표와 양호한 지표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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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사회부문

◦ 가장 취약한 지표로는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과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
도시사회부문에서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과 노인 여가복지시설 수는 전국 지자체

대비 가장 취약한 지표로 평가되었다.�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은 도시지역 인구와

대비하여산정한지표값이며,�노인 여가복지시설은 60세 이상노인인구와대비하

여 산정한 지표 값이다.

평가결과,�서울시 도시지역공원녹지면적은 1인당 6㎡의수준으로나타났다.�국토

교통부에서발표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는기초생활인프라인공원녹지면적

을 1인당 9㎡의 수준으로 권장하고 있어 서울은향후 더 많은공원녹지면적을확

보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노인 여가복지시설은 1천 인당 2.20개소로나타났다.�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는노인복지관과경로당,�노인교실등이해당하며,�경로당의정원은 20명이고노인

교실은 50명이다.�노인 1천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경로당과 노인 교실을 합하여

많게는 28개소 정도확보해야하는데서울시수준은이에미치지못하고있다.�고

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인프라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다.

◦ 양호한 지표는 화재 발생 건수와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도시사회부문에서 화재 발생 건수와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전국 지자체 대비

양호한지표로평가되었다.�화재발생건수와의료기관종사의사수는인구와대

비하여 산정한 지표 값이다.

화재발생건수는종로구와중구가 4등급으로가장취약하며정확한화재유형과

원인 파악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종사의사수는도봉구와은평구,�관악구에서 4등급으로평가되었다.�이

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하는 인력으로서 이들 자치구에 우선

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0�/�‘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수준평가’:�서울시운영실태와제도의개선방안

자치구

방재안전 사회복지 문화

화재
발생 건수

경찰관 수
+

소방관 수

보육시설
+

유치원 수

유치원
원아 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노인
여가복지
시설 수

문화시설
연면적

공공
도서관
장서 수

체육시설
대지면적

도시지역
공원녹지
면적

종로구 4 1 4� � � 3� � � 3� � � 1� � � 5� � � 2 1 4 4

중구 4 1 5� � � 3� � � 3� � � 1� � � 5� � � 1 2 2 4

용산구 2 2 5� � � 5� � � 3� � � 1� � � 5� � � 1 1 4 5

성동구 2 3 5� � � 4� � � 4� � � 1� � � 4� � � 5 3 4 5

광진구 1 3 4� � � 4� � � 4� � � 1� � � 5� � � 1 5 5 5

동대문구 1 5 4� � � 4� � � 4� � � 1� � � 5� � � 5 5 5 5

중랑구 1 4 4� � � 4� � � 4� � � 3� � � 5� � � 5 5 5 5

성북구 1 4 4� � � 2� � � 5� � � 2� � � 5� � � 5 5 4 5

강북구 2 4 5� � � 5� � � 5� � � 3� � � 5� � � 5 5 5 5

도봉구 2 4 3� � � 4� � � 4� � � 4� � � 5� � � 3 4 4 5

노원구 1 5 2� � � 1� � � 5� � � 1� � � 5� � � 5 5 4 5

은평구 1 5 4� � � 4� � � 5� � � 4� � � 5� � � 5 5 5 5

서대문구 2 3 5� � � 4� � � 4� � � 1� � � 5� � � 5 5 5 5

마포구 2 3 5� � � 5� � � 4� � � 2� � � 5� � � 3 5 4 5

양천구 1 4 3� � � 3� � � 5� � � 2� � � 5� � � 3 5 4 5

강서구 1 5 5� � � 4� � � 5� � � 3� � � 5� � � 5 5 5 5

구로구 1 4 5� � � 5� � � 4� � � 1� � � 5� � � 4 4 5 5

금천구 2 4 2� � � 4� � � 3� � � 3� � � 5� � � 3 5 4 5

영등포구 1 3 5� � � 4� � � 3� � � 1� � � 5� � � 1 5 1 5

동작구 1 4 5� � � 5� � � 5� � � 1� � � 5� � � 4 5 5 4

관악구 1 5 5� � � 4� � � 5� � � 4� � � 5� � � 4 5 5 5

서초구 1 3 5� � � 5� � � 5� � � 1� � � 5� � � 1 5 4 5

강남구 2 3 5� � � 5� � � 5� � � 1� � � 5� � � 2 5 5 5

송파구 1 5 5� � � 5� � � 5� � � 1� � � 5� � � 2 5 5 5

강동구 1 5 5� � � 4� � � 5� � � 1� � � 5� � � 5 4 5 5

합산 39 92 109 100 107 45 124 85 109 108 122

자료 :�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자료집

[표 3-4]�서울시 자치구의 도시사회부문 세부지표별 평가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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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경제부문

◦ 가장 취약한 지표로는 순 유입인구와 1인당 예산규모
도시경제부문에서 순유입인구와 1인당예산규모는대부분의자치구가전국지자

체 대비 취약한 지표이다.�순 유입인구는 총인구와 대비하여 산정한 지표 값이며,�

1인당 예산규모는 총인구와 지자체의 세출을 대비하여 산정한 지표 값이다.

순 유입인구는 총 전입한 인구에서 총 전출한 인구를 뺀 값으로 은평구,�동작구,�

서초구를제외하고는모두인구가빠져나간것으로조사되었다.�이는서울시의 인

구감소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서울시 차원에서 인구유입을 위한 전략을 마련

하거나 적정 인구 수를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1인당예산규모는자치구평균이 0.98원으로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이 또

한 서울시의 인구가 많아 나타나는 평가로 판단할 수 있다.

◦ 양호한 지표는 경제활동인구 비율과 재정자립도
도시경제부문에서 경제활동인구비율과재정자립도는전국지자체대비높은평가

를받았으나지방도시와의 비교로과대평가된 것으로판단된다.�경제활동인구비

율은인구대비 15세에서 64세 인구수를산정한지표값이며,�재정자립도는국가에

서 관리하는 수치를 활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단순 해당 연령층의 수를 조사한 것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

도시의 인구 비율보다는 월등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이를 토대로 자치

구의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다고 간주할수 없으며 자영업자 비율과 청

년실업률 등을 고려한 실제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대체지표가 필요하다.

재정자립도도자치구 평균 42.33%로 50%도 넘지 않아문제가 되지만 지방도시

와의상대평가에따라높게평가되었다.�전국적으로재정자립도매우낮은수준을

나타내고있으며,�지방자치제도에걸맞게지자체에서자유로운의사결정이가능해

지려면 전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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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인구 경제

인구증가율
향상도

신생아 수
경제활동
인구 비율

순
인구유입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1인당
예산규모

부채비율
저감도

종로구 4� 5� 2� 5� 1� 1� 4� 5�

중구 5� 3� 2� 5� 1� 1� 4� 4�

용산구 3� 2� 2� 5� 2� 1� 4� 5�

성동구 2� 1� 1� 4� 2� 1� 4� 5�

광진구 4� 3� 1� 5� 4� 2� 5� 3�

동대문구 1� 3� 2� 3� 1� 2� 5� 2�

중랑구 2� 3� 1� 4� 4� 2� 5� 3�

성북구 4� 3� 2� 5� 5� 2� 5� 5�

강북구 5� 3� 2� 5� 5� 3� 5� 4�

도봉구 4� 4� 1� 5� 5� 2� 5� 4�

노원구 4� 3� 1� 5� 5� 3� 5� 1�

은평구 5� 3� 2� 3� 5� 2� 5� 3�

서대문구 5� 3� 2� 4� 5� 2� 5� 2�

마포구 3� 2� 1� 5� 1� 1� 5� 3�

양천구 3� 4� 1� 5� 5� 2� 5� 5�

강서구 1� 2� 1� 3� 5� 2� 5� 4�

구로구 3� 1� 1� 5� 2� 2� 5� 3�

금천구 3� 3� 1� 5� 1� 2� 4� 5�

영등포구 2� 2� 1� 5� 1� 1� 5� 4�

동작구 2� 2� 1� 2� 5� 1� 5� 5�

관악구 4� 3� 1� 5� 5� 2� 5� 4�

서초구 1� 2� 2� 2� 1� 1� 5� 5�

강남구 2� 3� 1� 4� 1� 1� 5� 3�

송파구 3� 2� 1� 5� 4� 1� 5� 5�

강동구 3� 2� 1� 5� 5� 2� 5� 4�

합산 78 67 34 109 81 42 120 96

자료 :�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자료집

[표 3-5]�서울시 자치구의 도시경제부문 세부지표별 평가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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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환경부문

◦ 가장 취약한 지표로는 임대료 수준(RIR)과 주택가격 수준(PIR)
도시환경부문에서 임대료 수준과 주택가격 수준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5등급으로

평가되어전국지자체대비가장취약한지표이다.�임대료수준과주택가격수준은

소득 대비 현재 거래되는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가격으로 산정한 지표 값이다.

임대료 수준은 4등급인 금천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5등급이지만 서울시의

임대료수준은자치구 평균 10.89로 OECD에서 권장하는 20�이하의 수준을밑도

는수치이다.�다른도시들과의상대평가에서는취약한수준으로평가되었지만,�대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가격 수준은 자치구 평균 18.49로 서울 시민이 18.49년 동안 다른 지출 없이

소득을 모아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으로 UN�해비타트가 권고하는

3~5의 약 3.7~6.2배에 해당하는수치이다.�서울시의주택가격안정이무엇보다시

급하다고 볼 수 있다.

◦ 양호한 지표는 대중교통수송 분담률과 주차면수
도시환경부문에서대중교통수송분담률과주차면수는대부분의자치구가 1등급으

로 평가되어 전국 지자체 대비 양호한 지표이다.�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하였으며,�주차면수는 등록된 자동차 수

대비 산정된 지표 값이다.

대중교통수송 분담률은 자치구 평균 65.87%로 출퇴근 시 많은 사람이 자가용보

다는 대중교통에 의존하고 있으며,�이러한 교통 시스템은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실정이다.�하지만 대중교통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통제·관리하므로 자치구의

교통 환경 수준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지표이다.

주차면수는자치구평균 1.24대로양호한것으로나타나지만,�단독주택지와다세

대 다가구 주택지,�아파트의 주차면수를 모두 합쳐서 나눈 값으로 주거지 특성별

로 나타나고 있는 주차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34�/�‘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수준평가’:�서울시운영실태와제도의개선방안

자치구

정주 환경 교통

임대주택
비율

임대료
수준 (RIR)

주택가격
수준 (PIR)

증축,�개축,�
대수선
건축물 수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임야면적
감소비율

대중교통수
송 분담률

교통사고
발생 건수

주차면수

종로구 3� 5� 5� 2� 2� 5� 1� 5� 1�

중구 3� 5� 5� 2� 2� 4� 1� 5� 1�

용산구 3� 5� 5� 5� 4� 5� 1� 5� 1�

성동구 2� 5� 5� 5� 1� 5� 1� 3� 1�

광진구 2� 5� 5� 4� 1� 5� 1� 4� 1�

동대문구 2� 5� 5� 5� 1� 5� 1� 5� 1�

중랑구 2� 5� 5� 5� 3� 1� 1� 5� 2�

성북구 2� 5� 5� 5� 3� 3� 1� 4� 1�

강북구 2� 5� 5� 5� 1� 4� 1� 5� 1�

도봉구 3� 5� 5� 5� 1� 4� 1� 2� 1�

노원구 2� 5� 5� 4� 2� 5� 1� 2� 2�

은평구 2� 5� 5� 5� 3� 2� 1� 2� 1�

서대문구 2� 5� 5� 1� 2� 5� 1� 5� 1�

마포구 2� 5� 5� 3� 3� 1� 1� 5� 1�

양천구 1� 5� 5� 3� 2� 1� 1� 1� 2�

강서구 3� 5� 5� 1� 2� 4� 1� 2� 1�

구로구 2� 5� 5� 5� 4� 1� 1� 2� 1�

금천구 1� 4� 5� 3� 3� 1� 1� 3� 1�

영등포구 3� 5� 5� 5� 2� 3� 1� 5� 1�

동작구 3� 5� 5� 5� 1� 1� 1� 4� 1�

관악구 3� 5� 5� 4� 3� 3� 1� 5� 1�

서초구 4� 5� 5� 2� 1� 5� 1� 4� 1�

강남구 3� 5� 5� 1� 1� 1� 1� 5� 1�

송파구 1� 5� 5� 5� 1� 2� 1� 3� 1�

강동구 2� 5� 5� 5� 3� 3� 1� 2� 2�

합산 58 124 125 95 52 79 25 93 29

자료 :�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자료집

[표 3-6]�서울시 자치구의 도시환경부문 세부지표별 평가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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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체계부문

◦ 취약한 지표로 정보공개 청구실적,�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 비율
지원체계부문에서 정보공개청구실적,�시가화구역내개발행위허가면적은전국대

비 가장 취약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실적은인구 1천 명 대비 정보공개청구건수로 25개 자치

구 평균 4.59%를 기록하였다.6)�주민의 참여도 정도를알아보고자선정된 지표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서울시는 청구 건수가 타 도시보다 높지만,�비율로는 열악

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에 거주하는 다양하고 많은계층의 주민들이 자

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창구를 계획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종로구,�도봉구,�은평구,�금천구를제외하고대부분의자치구에서개발행위가거의

일어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개발행위 전체허가면적대비 2015년의개발행위

허가면적은자치구평균 0.53%이다.7)�이는 서울시가기개발지로중소규모의신도

시와의 비교에서 활발한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 양호한지표는미집행시설해소를위한계획 및조직 여부와도시계획위원회도시
계획분야 전문위원 참여비율

지원체계부문에서미집행시설해소를위한계획및조직여부와도시계획위원회도

시계획분야 전문위원 참여비율은 전국 지자체 대비 양호한 지표로 평가되었다.

국토교통부로 지표를 회신하지 않은 자치구를 제외하면,�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미

집행시설해소를위한계획과조직이존재한다고대답하였다.�또한,�도시계획위원

회 도시계획 전문위원의 참여비율이타도시보다서울시가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서울시의행정력과인력과관련있는부분들로대도시로서조직체계측면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6)�자치구 중 동대문구,�은평구,�강동구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하였다.

7)�지표 검토 결과 영등포구의 결과 값에 오류가 있어 영등포구의 지표 값은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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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토지이용관리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주민참여 활성화

시가지화
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
비율

비시가화
구역면적
대비
형질변경
면적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계획
전문분야
참여비율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계획
및 조직
여부

미집행시설
면적 감소

정보공개
청구실적

주민제안
건수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증가율

종로구 2 1 3� 1 3 2 2 3 

중구 4 1 1� 3 3 2 5 3 

용산구 5 1 3� 3 2 3 2 1 

성동구 5 1 2� 1 3 3 2 3 

광진구 5 1 2� 1 3 3 3 2 

동대문구 5 1 1� 3 1 5 5 4 

중랑구 4 5 2� 3 4 3 4 2 

성북구 5 1 3� 2 3 5 3 3 

강북구 5 1 2� 1 3 4 4 2 

도봉구 1 1 3� 3 3 3 3 4 

노원구 5 3 3� 3 2 4 4 4 

은평구 3 4 5� 5 1 5 5 4 

서대문구 5 1 3� 2 3 3 2 2 

마포구 5 5 2� 1 3 3 4 1 

양천구 5 5 1� 2 3 4 2 3 

강서구 5 5 2� 3 2 3 5 2 

구로구 5 2 1� 1 4 3 3 3 

금천구 1 1 1� 3 4 2 3 2 

영등포구 1 1 1� 1 3 5 3 1 

동작구 4 5 2� 1 3 5 2 3 

관악구 5 4 1� 1 3 3 4 2 

서초구 5 1 2� 3 3 4 3 4 

강남구 5 5 2� 1 3 3 4 2 

송파구 5 5 3� 1 2 4 2 3 

강동구 5 1 5� 5 4 5 5 4 

합산 105 62 56 54 71 89 84 67

자료 :�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및 시행 연구」�자료집

[표 3-7]�서울시 자치구의 지원체계부문 세부지표별 평가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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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결

◦ 인구규모와부동산관련지표의 저평가,�경제 수준및교통인프라측면의 고평가
도시사회부문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과 공원녹지면적,�도시경제부문에서 순 인구

유입과 1인당 예산규모,�정보공개청구실적 등과같은 지표들은 인구 1천 명당 수

준을평가하는것으로서울시등대도시의 경우에는인구가많아상대적으로인구

가�적은 중소도시와 비교할 경우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었다.�또한,�서울 등 대

도시에는 임대료 수준과 주택가격 수준 등이 중소도시에 비해 높아 서울시 등이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국가경제를이끌어가는수도서울인만큼경제수준을나타내는경제활동

인구 비율과재정자립도,�교통 인프라 지표인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등은 매우 높

게 평가되었다.�

한편 서울보다상대적으로인구나규모면에서작은지방도시와비교하였기때문

에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지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검토한

지표중에서해당부문에대하여실질적으로평가하기엔적절하지못한지표가있

어 다른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자치구 특성이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지표는 적절한 지표로 대체
지표별로 자치구의 특성이 불분명한 지표나 자치구별로 조사되지 않아 동등한 지

표값이 활용된 지표는자치구별로 평가가가능한대체지표를발굴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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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서울시․자치구의 『지속가능성평가』�운영실태와문제점

1_분석방법 및 운영실태

1)�분석방법

앞장에서는 2015년도 자치구의 평가결과를 검토하면서 서울시가 인구나 규모 면

에서그리고도시관리의측면에서큰차이가발생하고있는지방의중소도시와일

률적으로평가되는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문제점을지적한바있다.�이러한평

가결과는 여건이 다른 지자체 간에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평가의 방법과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의 일률적인 선정으로 흔히 발생하는 오류이다.�

그 이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고려하고자 자치구 실무자의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문제점의분석방법으로는 3장의 평가결과분석 시발견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토대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에 대해 의견조사를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세부문제점을평가주체,�평가방법,�평가지표,�평가결과

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4-1]�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문제점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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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치구 총괄담당부서 2016년 참여 응모지표제출 의견조사 참여

1 종로구 기획예산과 ○ ○ 전화

2 중구 도심재생과 ○ - 전화

3 용산구 기획예산과 ○ - 방문

4 성동구 도시계획과 ○ ○ 방문

5 광진구 기획홍보과 - - -

6 동대문구 기획예산과 - - -

7 중랑구 도시개발과 ○ - 서면

8 성북구 도시재생디자인과 - - -

9 강북구 도시계획과 ○ ○ 서면

10 도봉구 지속가능발전과 ○ ○ -

11 노원구 도시관리과 ○ -

12 은평구 도시계획과 - -

13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 - 서면

14 마포구 도시계획과 ○ -

15 양천구 균형개발과 ○ ○ 서면

16 강서구 도시계획과 ○ ○ 서면

17 구로구 도시계획과 ○ - 전화

18 금천구 기획예산과 ○ ○ 서면

19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 - 서면

[표 4-1]�서울시 자치구의 참여 실태 조사
(조사시점 :�2015년 8월 현황)

2)�서울시․자치구의 『지속가능성 평가』�운영실태
◦ 의견조사 개요
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성평가』�제도의 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향을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참여와 의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 대상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담당자와 25개 자치구의 총괄담당자이다.�

자치구의 경우 2015년 평가에참여한대다수담당자가변경되어 2016년도 평가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담당자와 면담조사를 하였다.�

조사방법은방문을 전제로 한대면조사의 실시를 원칙으로하고 서면조사와 전화

조사로보완하였다.�이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중 14개 자치구가조사에참여하

였고,�조사 기간은 2016년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하였다.



42�/�‘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수준평가’:�서울시운영실태와제도의개선방안

연번 자치구 총괄담당부서 2016년 참여 응모지표제출 의견조사 참여

20 동작구 도시계획과 ○ - 전화

21 관악구 도시계획과 ○ - 방문

22 서초구 기획예산과 - - -

23 강남구 도시계획과 ○ -

24 송파구 기획예산과 - - -

25 강동구 기획경영과 ○ -

◦ 의견조사 내용
자치구의 의견조사 내용으로는 총 4가지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였다.�

첫째는 평가대상인 자치구의 역할에 관한 질문들로서 자치구 담당자의 『지속가능

성 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결정방법,�교육참여 여부 등에

관하여질문하였다.�둘째는서울시의 역할에대한질문들로서 현재서울시는어떠

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또한 서울시에 바라는 지원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하

였다.

셋째는 평가지표에 대한 질문들로서 자치구가 국토교통부로 전달해야 하는 11개

지표 값의 확보 방법과확보의 어려움,�지표에 대한관리 등에 관한 것이었다.�넷

째는 평가결과에 대한 질문으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것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의견조사를통해평가제도의문제점을종합적으로도출하였으며다음절에서평가

주체와평가방법,�평가지표,�평가결과의활용측면에서문제점에대한상세한내용

을 다루고자 한다.

[그림 4-2]�서울시 자치구의 의견조사 결과



04�서울시․자치구의 『지속가능성평가』�운영실태와문제점 /�43

2_『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문제점

1)�평가주체

(1)�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지속가능성 평가』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공동

으로 229개 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여주관하고있다.�따라서서울시등광역

자치단체는평가의 시작단계에서 평가시행에대한공문을국토교통부로부터 접수

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며 다른 역할이 없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속가능성 평가』의 근거법인 「국토계획법」�시행령 제

4조의4�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

준을 평가하고자 할 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또는군수가해당지방자치단체를자체평가하여그결과를제출하도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법률상자체평가가필요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는국토교통부의현행

평가제도상평가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다([그림 4-3]).�해당 도시의 실질적인 지속

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이들도시가평가주체로서참여하여 이를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특별자치도는 평가주체에서 실제로 배제된

것이 현실이다.�즉,�서울시의역할이국토교통부와자치구사이에서관련된문서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기초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평가서도 43개 지표 중단지 11개 지

표에대한구축에불과하며응모지표를제출할때에도관련평가서만을제출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자체평가를 시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대하여자치구의견조사시일부자치구에서는평가과정에서서울시의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조사하는 항목인 11개의 지표에 대한 관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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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국토계획법」상 자체평가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평가대상

(2)�자치구 내에서 정해진 담당자가 없는 상태

평가가 매년 1회씩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치구 내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변경되는 실정이다.�따라서 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평가에대해잘알고참여하는자치구도응답한 14개 자치구중 5개자치

구에 불과했다.�

자치구의특정부서에서주체적으로조사에임하지못하기때문에지표값의실제조

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자치구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지표요청 공문을 받은 자치구는 11개의 기초지표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림 4-4]와 같이 개별 지표와관련된부서로지표값을재요청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대한이해도가적은자치구의 지표관련부서는매년 지표값

을 새롭게 조사해야하고,�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지표들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다시 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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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는 자치구에서확보하기에어려움이있는지표들과이에대한사유를정리

한 표이다.�자치구에서 확보해야 하는 11개 지표 중 7개의 지표가 자치구에서도

검증하기 어려운 값이어서 지표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거나 관련 자료가 확보되기

까지 지속적인 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의 서울시 자치구 조사 절차

지표 확보하기 어려운 사유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연면적 문화시설의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명확하지 않음

인구 천 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체육시설이 주민센터와 공원에 배치되어 중복 평가

노후 건축물 수 대비 증·개축 대수선 건축물 수 연 단위의 통계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인구 천 인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자치구 단위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총괄 지원함

주민정보공개 청구실적 주민정보공개 청구 건수를 취합하는 체계가 없음

주민제안 건수 기준 모호

주민참여 관련 예산 증가율 주민참여의 기준 모호,�전 부서의 자료 취합이 요구됨

자료 :�자치구 면담조사 결과

[표 4-2]�자치구 단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지표



46�/�‘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수준평가’:�서울시운영실태와제도의개선방안

2)�평가방법

기본지표를 평가할 때 229개 지자체를 일괄적으로 상대 평가하는 방식으로 조사

하는 것은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를 같은 상황과 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별로대도시의특성과상황을고려하지않아평가자체에있어서오류를

발생시킨다.�

(1)�지방 중소도시와 비교할 때 양호하게 평가되는 경우

첫번째오류는대도시의심각한사회적이슈가지방도시와의비교로인해양호하

게평가되는경우이다.�평가지표중에서 인구대비 신생아수와경제활동인구비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구대비 신생아 수는 초고령사회8)에 접어들고 있는 지방농촌 도시들과 비교할

때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만,�서울시 자치구의 출생률 평균은

8.15%로서 OECD�국가에서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이다.�

경제활동인구비율은인구대비 신생아수와마찬가지로초고령사회에진입한지방

농촌의중소도시로서는서울에비해낮은것이 어쩌면당연하다.�따라서,�경제활동

인구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

(2)�지방 중소도시와 비교할 때 평가절하되는 경우

두번째오류는상대적으로나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인구가적은지방중소도시

와의 비교로 평가가 절하되는 경우이다.�평가지표 중에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와 임대료 수준이 이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시 평균 24.43명이며 서울시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학교는 28.5명,�고등학교는 30.19)명으로 조사되었으나학생수가모자란 지방

도시와 비교할 때 5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이다.

8)�2015년 말기준 39.1%가�65세이상노인으로초고령사회에진입,�“초고령사회진입 농촌,�노인빈곤심각”,�환경일보,�2016.09.19.

9)�2015년도 「학급당 학생 수」,�서울교육통계연보,�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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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수준은 서울시 평균 10.89이지만 OECD가�권장하는 20�이하의 수준을 밑

도는수치임에도불구하고다른지방도시와의상대평가로상당히높은수준으로

평가되어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도시별 정확한지속가능성 현황을진단하기위해서는 229개 기초자치단체

의 해당연도 지표 값을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등급과순위를 결정하는 평가방법은

개선이 필요하다.

구분 지표

높게 평가된 경우
인구대비 신생아 수

경제활동인구 비율

평가 절하된 경우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임대료 수준

[표 4-3]�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된 지표

3)�평가지표

평가에 활용되는 기본지표는 4개 부문의 총 43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43개 지표

중서울시등대도시인특별시·광역시를평가하기에는부적절한지표들이있다.�대

도시 특성이 미반영된 지표들과특별시·광역시의자치구·군단위의자료조사가어

려운 지표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2014년 첫 평가이후 2015년도에민선 시정의방향에 ‘생활인프라’의 개념이

더욱강조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2014년도와 2015년도의 평가결과를 비교한결

과 생활인프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과거보다 더 축소되어 평가되었다.�

(1)�대도시의 특성이 미반영된 지표

①�중소도시 특성에 맞춰져 있는 지표

현행 평가제도는지방도시의무분별한난개발을막고토지이용상과도하게개발

하려는경향을방지하려는취지로시행되고있다.�이에따라지방중소도시를관리

하는 차원의 지표들로 이미 충분히 기개발된 대도시의 토지이용을 관리하기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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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 예로서,�도시환경부문의 임야면적 감소비율,�도시지역 면적비율대비 상하수도

보급률,�지원체계부문에서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과 시가화 내

미이용 토지면적 비율,�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 면적이 있다.

대도시의 임야와 시가화구역에 대한 양적 관리보다는 시가화구역 내에서 어떠한

활동이 일어나는지의 질적관리가더욱중요하며,�서울시의 경우상수도보급률10)

은 2008년에,�하수도 보급률11)은 2007년에 이미 100%에 도달하였으므로 이를

평가지표로 지속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소부문 평가지표

도시환경 환경
임야면적 감소비율

도시지역 면적비율 대비 상하수도 보급률

지원체계 토지이용관리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

시가화 내 미이용 토지면적비율

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 면적

[표 4-4]�대도시에서의 평가가 부적절한 지표

②�2014년 평가지표에서 삭제된 지표

2014년 첫 시행 시 사용된 지표 중에 2015년도 ‘도시대상’과 통합되면서 삭제된

지표들이 있으나,�대도시차원의 지속가능성 평가에이러한지표가필요하다고판

단되기도 한다.�

즉,�미세먼지 농도등이 대기환경을측정하는중요한지표로대두되고 있으며환

경보전 차원에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비율 등도 대도시를 판단하기에 매우 필요

한 지표로 판단된다.

10)�상수도 급수 현황,�상수도사업본부,�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cot=017&srl_dtl=10255

11)�하수처리 현황,�하수계획과,�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cot=017&srl_dtl=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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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는 피난민과 철거민들에 의해 생겨난

판자촌과무허가주택등과같은주거공간이산재되어있어이에대한관리가저소

득층을위한주거로서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최소규모필지관리와최저주

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공간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도시에서는 중요하다.�

최근들어묻지마범죄,�데이트폭력,�아동성폭행등의범죄가사회적문제로대두

하고 있다.�현재 평가지표 중 범죄와 관련된 지표로 ‘인구 천 명당 경찰관 수’를

조사하여 평가하고있으나,�경찰관수는지자체의역량보다는중앙정부에의해통

제되고 있는 지표이다.

부문 평가지표

환경보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비율

주택 전체 가구 수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방재안전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표 4-5]�2015년 평가 시 삭제된 지표

(2)�자치구 단위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지표

①�지표 값이 서울시 단위로 구축되어 25개 자치구를 같게 평가하는 지표

자치구 단위로 조사되지 않아 서울시의 수치를 같게 사용한 지표들이 있다.�이는

서울시 등대도시인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만자치구·군을 평가하기때문에문제

가�되는 부분이다.

도시경제부문의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GRDP,�도시환경부문의인구천인당대

중교통운행결손금지원액,�지원체계부문의도시계획 대비 실제 인구도달률이 이

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서 서울시 자치구가같게 3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1

인당 GRDP와 인구 천 인당 운행결손금 지원액은 각각�30.25원과 22.55원으로 2

등급으로같게평가되었다.�도시계획대비 실제인구도달률은 101.58%로서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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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기초자치단체 대비 1등급으로 평가되었다.

구분 소부문 평가지표 지표 값

도시경제 경제
경제활동 참가율 62.3

1인당 GRDP 30.25

도시환경 교통 인구 천 인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22.55

지원체계 토지이용관리 도시계획 대비 실제 인구 도달률 101.58

[표 4-6]�지표 값이 서울시 단위로 구축되어 25개 자치구를 같게 평가한 지표

②�구 단위로 지표 값 산출은 가능하나 자치구의 정책과 무관한 지표

구 단위의 지표 값의 자체 산출이 가능해서 평가를받는 것은 가능하나 자치구의

정책적의지와는무관하여평가받은지표의등급을자치구의수준으로진단하기에

는 부적절한 지표가 있다.

도시사회부문의 인구천 명당경찰관수+소방관수,�도시경제부문의인구천 명당

사업체 수,�도시환경부문의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과 대중교통수송 분

담률,�지원체계부문의미집행시설해소를위한계획및조직여부,�미집행시설면적

감소가 이에 해당한다.

인구 천 명당경찰관수+소방관수는지방직공무원인 소방관과국가직공무원인

경찰관의 수를 자치구 차원에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는 ‘2015년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용도지역제에따라서토지를이용․관리하며 서울도주거지역과상업지
역,�공업지역 그외녹지지역으로공간을분리해토지를관리하고 필요에따라용

도지역을 변경하고 있다.�사업체수는주거지역보다상업 또는공업지역으로 지정

된 토지가 많은 자치구일수록 높은 지표 값을 보유한다.�하지만 용도지역의 변경

권한은구청장이아닌 시장의 권한으로자치구에서사업체수를많이확보하고싶

어도 한계가 있어 자치구 단위의 평가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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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임대주택공급은서울시와 SH공사에서대부분관리하고있다.�임대주택

의확보방법은두가지가있는데,�서울시와 SH공사가건설또는매입하여공급하

는 형태와 민간이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있다.�임대주택을

공급하는두가지형태가모두자치구청장의 의지와는상관없이추진될수있다는

점에서 자치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모두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하므로 대중교통수송 분

담률의높고낮음은자치구의의지로결정할수없는부분이다.�미집행시설도마찬

가지로 재정자립도가낮은자치구보다 서울시 차원에서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야한다.�서울시 전체미집행시설을대상으로예산투입우선순위를결정하여 시행

하는것으로대중교통수송분담률과미집행시설관련사항은자치구의결정사항이

아니므로 자치구 평가가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구분 소부문 평가지표

도시사회 안전 인구 천 명당 경찰관 수+소방관 수

도시경제 경제 인구 천 명당 사업체 수

도시환경
정주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환경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지원체계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계획 및 조직 여부

미집행시설 면적 감소

[표 4-7]�자치구 단위로 지표 값 산출은 가능하나 자치구의 정책과 무관한 지표

(3)�생활인프라 관련 지표의 축소 문제

2014년에 『지속가능성 평가』가�처음 시행된 이후에 2015년에 제2차 평가를 시행

하면서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활인프라’의 개념을 강화하였다.�2014년에도

주민생활과밀접하게연관된생활인프라지표를 13개 선정하여운영하였다.�하지

만 2015년에 새로 조정된 지표에서는 10개로 개수가 축소되었다.

13개 지표중 2개 지표는삭제되었고,�2개 지표는주민생활과밀접한생활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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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보다는 넓은 공간적 차원의 지표로 대체되어 생활인프라 지표에서 제외되

었다.

삭제된 지표는 ‘1인당커뮤니티 회랑조성면적’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운영재원

비율’이다.�그리고다른 지표로변경되어 제외된 지표로 ‘승용차등록대수당주거

지역 내 주차면수’는 ‘자동차 수 대비 주차면수’로,�‘전체예산 대비 교통약자를 위

한 재원투자 비율’은 ‘인구 천 인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로 분리되어 1개의 지표가추가되

었다.

부문 2014년 지표(13개) 부문 2015년 지표(10개)

환경
보전

상하수도 보급률

환경

도시지역 면적비율 대비 상하수도 보급률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문화
경관

1인당 문화체육시설 연면적

문화

인구 천 명당 문화시설 연면적

1인당 공원(친수공간 포함)�조성 면적 인구 천 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1인당 커뮤니티 회랑 조성 면적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교통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교통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전체예산 대비 교통약자를 위한

재원투자 비율

승용차 등록 대수당 주거지역 내 주차면수

사회
복지

전체 영유아,�아동 수 대비 공립 보육원,�
유치원 수용인원

사회
복지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유치원 수,�
유치원 원아 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전체 노인 수 대비 노인전문요양원 수용인원
노인(60세 이상)�천 명당
노인 여가복지 시설 수

방재
안전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운영재원 비율 - -

[표 4-8]�2014년과 2015년 평가지표 중 생활인프라 관련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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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가결과의 활용

2장에서 언급한바와같이 「국토계획법」�제3조2의 제3항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

치단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반영하여야 하며,�시행령 제4

조의4�제3항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비용의보조또는융자,�「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도 평가이후에국토교통부에서는기본지표평가의 경우부문별상위 10위

지자체에대한공식적인발표를하고비공개적으로 229개 기초자치단체에개별적

기본지표 결과등급과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보내고 있다.�결과를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반영해야하는데,�실질적으로는 서

울시의 자치구에서는 평가결과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며,�별도의 활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자치구 내에서 정해진 부서와 담당자가 없으므로 평가결과에

대한 관리와 활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모지표평가의경우에는참여한지자체에대하여시상을진행하고있다.�시상과

함께소정의상금을전달하고있으나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비용의보조와융자

의 지급 또는 포괄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체계 및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자치구입장에서는 평가결과에대한활용도가미흡하므로매년 치르는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5)�문제점 종합

자치구 면담조사와 2015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현행 『지속가능성

평가』가�서울시 등 대도시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들을 파악하였다.

첫째,�서울시등특·광역시의역할이부재하다는점이다.�서울시등특·광역시의경

우기초자치단체인자치구또는군에대하여평가를받고있다.�이 과정에서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시 등 특·광역시의 역할은 명확히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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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지표 11개를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에 그치고 있다.�법률상 특·광역

시는자체평가를해야하는대상임에도불구하고평가과정상평가주체에포함되

지않아평가가원활히 진행되지않고자체적으로평가결과에대한적극적인대응

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상태로 남아 있다.�

둘째,�229개 지자체를 일률적으로 상대평가하여 등급과 순위를 결정한다는 점이

다.�서울시 등대도시와지방중소도시 간의 지역특성별상황과조건이다름에도

불구하고한가지잣대로평가하고있다.�그 결과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지표가

양호하게 평가될 수도 있고,�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표가 평가절

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평가지표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첫째는 대도시

특성이 미반영된 지표,�두 번째는자치구단위로평가가부적절한지표,�세 번째는

생활인프라 지표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대도시 특성이 미반영된 경우는 대도시의 상황보다 중소도시의 상황에 적절한 지

표가있다는것과 2015년도에통합시평가지표가조정되면서대도시 평가가필요

한 지표들이 삭제되어 대도시의 사회적 문제를 관리 또는 진단하기가 어려워졌다

는 것이다.�

자치구단위의평가가부적절한경우로는자치구단위로는지표값자체를산출할

수없는지표가있고자치구단위의 지표값산출은가능하나서울시의 정책과관

련되어 자치구 차원의 평가가 부적절한 지표가 있다.�

더불어 2014년에비해 2015년에생활인프라관련지표의개수가축소되었는데이

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들이다.

마지막으로평가결과를정책에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이것은 평가의목

적이 시상에만치우쳐 있으며,�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의뚜렷한역할이없어

서발생하는문제점이기도하다.�수상에참여하지않는기초자치단체는평가에적

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내의 활용체계가부재하여 정책에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일회성 평가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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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세부내용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미흡
Ÿ 광역자치단체는 평가과정과 이후의 역할 부재
Ÿ 기초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11개 지표만 직접 전달

전국 시·군·구를 일률적 평가 Ÿ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특성과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상대평가

지표

대도시 차원 특성 미반영
Ÿ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 맞춰진 지표로 선정
Ÿ 대도시의 중요한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누락

자치구단위 평가 부적절
Ÿ 자치구 단위로 산출할 수 없는 지표
Ÿ 자치구 단위 산출은 가능하나 정책반영이 어려운 지표

생활인프라 축소 Ÿ 2014년도보다 주민 생활에 밀착된 생활인프라 지표가 축소

평가결과 정책 미반영
Ÿ 평가결과를 정책개발 및 계획에 반영하는 활용체계 부재
Ÿ 기초자치단체의 관심이 부족하며 일회성 행사로 그침

[표 4-9]�문제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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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국내외지속가능성평가제도사례와시사점

해외대도시중지속가능성평가를체계적으로하는도시이면서인구규모가서울과

같이대도시인도시중에서사례도시를미국의 LA와뉴욕,�영국런던으로선정하고

국내의사례로서서울시를비교하였다.�서울시는현재지속가능한도시서울을만들

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천 만인이 사는 서울시와 유사한 규모의 LA와 뉴욕,�런던은 각기 다른 유형으로

지속가능성을평가하고있어초기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갖추고있는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LA는도시기본계획과는별도의지속가능한도시계획을수립하여 평가하고있으며,�

뉴욕은도시기본계획내에서 여러목표중하나로서지속가능성목표를세워평가

하고있다.�그리고런던은중앙정부의지침에따라여러도시계획을수립할때마다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각종 영향을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여기서검토한국내외도시사례를통해현행국토교통부의 『지속가능성평

가』와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구축』�마련을 위한 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pLAn OneNYC London� IIA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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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로스앤젤레스의 ‘pLAn’

1)�지속가능한 LA를 만들기 위한 계획 수립

◦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수립
로스앤젤레스는 2015년도 ‘The�Sustainable�City�pLAn’을 수립하면서도시의 지

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시장실(Mayor’s�Office)에서직접추진하는계획으로도시계획국(Department�

of�City�Planning)에서 만드는 도시기본계획(General�City�Planning)과는 별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 환경,�경제,�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 지향
이계획에서는 2015년 현재의 현황을진단하고,�짧게는 2017년,�길게는 2025년과

2035년의 미래상과목표를설정하였다.�이에따른전략과우선순위계획을수립하

여 연간보고서를 통해 매년 목표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평가분야에서는환경,�경제,�형평성분야로초점을맞추어도시의 지속가능

성을점검하고있다.�환경 분야의소부문은지역수자원,�지역 태양열,�에너지효율

건축물,�탄소와기후리더십,�폐기물과매립지로세분하여추진중이다.�경제 분야

의 소부문은 주택과 개발,�이동과 교통,�번영과 녹색 일자리,�대비와 회복력으로

구분된다.�그리고,�형평성 분야의 소부문은 대기 질,�환경적 형평성,�도시 생태계,�

살기 좋은 동네 등이다.

이상과 같이 분야별 소부문을 고려하여 총 33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매년 이

지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 있다([표

5-1]�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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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문 소부문 지표 (목표방향)

환경

지역 수자원

수입하는 물의 구매비용 (절감)

평균 인당 물 사용량 (절감)

평균 해변 수질 등급 (향상)

연간 하수 유출량 (절감)

지역태양열
지역 태양광 발전에 의한 누적량 (증가)

에너지 저장 누적량 (증가)

에너지효율
건축물

모든 건축물의 평방 피트당 에너지 사용량 (절감)

에너지 효율성

탄소 &�기후
리더십

온실가스량 (절감)

온실가스 효율성 (향상)

폐기물 &�매립지
매립 전환 비율 (향상)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비율 (향상)

경제

주택 &�개발

신규 건설 누적량

대중교통으로부터 1,500피트 거리 내 신규 주택 비율 (확장)

임대 부담 가구 수 (절감)

이동 &�교통

인당 일일 자동차 사용량 (절감)

보행,�자전거 등 대중교통에 의한 이동량 (증가)

공유서비스에 의한 이동량 (증가)

번영 &�녹색
일자리

LA�내 녹색 사업 일자리 (증가)

LA�내 녹색 사업 투자 (증가)

LA�도시와 LA�카운티 간 실업률 격차 (절감)

대비 &�회복력
도시와 농촌의 온도 차이 (절감)�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

형평성

대기 질
전기 또는 제로 배출가스 자동차 비율 (증가)

제로 배출가스 기술을 이용한 항구 물자 이송 비율 (증가)

환경적 형평성

연간LA�내가장오염된지역의어린이가천식으로응급실을방문하는횟수 (절감)

신선한 음식이 제공되는 곳으로부터 0.5마일 내 모든 저소득층이 거주

CalEnviroScreen(공해 노출도 검색 시스템)의 상위 10%�거주 인구수 (절감)

도시 생태계

강으로의 접근성 (향상)

공원 또는 오픈스페이스로부터 0.5마일 이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 (향상)

도시 농업 사이트 수 (증가)

살기 좋은 동네
LA의 걷는 점수 (향상)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감 정책

자료 :�로스앤젤레스 ‘pLAn’

[표 5-1]�LA의 지속가능성 평가 시 소부문별 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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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016년 LA의
연간보고서

2)�연간 모니터링을 통한 지표 관리

◦ 모니터링을 통한 목표 재검토와 성과 공유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5년이며,�연간보고서를 발간하면

서 도시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15년도에 ‘The�Sustainable�City�pLAn’을 수립한이

후 2016년에 첫 연간보고서를 발행하였다.�연간보고서

는 아래와 같이 소부문별 총 5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2017년에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들을 제시하고,�②�계획이 수립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소개한다.�③�도시의 미래 이야기를 보여주고,�

④�도시가 이미 이룬 것과,�⑤�파트너(협력기관)가�이룬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5-2]�2016년 LA의 ‘The�Sustainable�City�pLAn’의�연간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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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계속]�2016년 LA의 ‘The�Sustainable�City�pLAn’의�연간보고서 내용

2_뉴욕의 ‘OneNYC’

1)�통합계획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목표 설정
뉴욕은 2015년 도시기본계획인 ‘OneNYC’를 수립하면서 뉴욕을 위한 4가지 미래

상을설정하였다.�‘성장하고번영하는도시(Our�Growing,�Thriving�City)’,�‘정의

롭고 공평한 도시(Our� Just� and� Equitable� City)’,� ‘지속가능한 도시(Our�

Sustainable�City)’,� ‘회복력 있는 도시(Our�Resilient�City)’가�그것이다.

이상과같이뉴욕은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중하나의목표로서 ‘지속가능한도시’

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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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슈는 ‘지속가능한 환경’
‘OneNYC’는 총 4가지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21가지 분야별 목표에 따른 지표

들을 설정하였다.�지표는 크게 미래상 지표와 목표로 나뉘며 16개의 미래상 지표

와 53개 목표 지표를 수립하였다.�

그 중 ‘지속가능한우리의도시’를 위해 6가지 분야별목표와실천계획,�지표를수

립하였다.�목표는 ‘80�×�50’12),�‘쓰레기 제로’,�‘대기 질’,�‘기훼손된 공장지대’,�‘수

자원 관리’,�‘공원과 자연자원’이며,�목표별 3~8개의 실천계획을 제시하였으며([표

5-2]�참고),�3개의 미래상 지표와 12개 목표 지표를 설정하였다([표 5-3]�참고).

뉴욕의 ‘지속가능한도시’�목표에서중점적으로추구하는바는지속가능한자연환

경의 유지로 볼 수 있다.�

◦ 지속가능성 계획(2011년)과 도시기본계획의 통합
뉴욕도 LA와같이도시기본계획과는별도로수립한지속가능한도시계획(2011년)

에 의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했다.�이 계획에는 총 10개 분야의 41개

세부계획과 132개 계획 지표가 있었다.

이 10개 분야는 ‘주택과 근린’,�‘공원과 공공장소’,�‘기훼손된 지역’,�‘수도’,�‘상수

도’,�‘교통’,�‘에너지’,�‘대기 질’,�‘고체폐기물’,�‘기후변화’로서 자연환경분야뿐아니

라 다양한 도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 이 지속가능한도시계획과그동안의도시기본계획 역할을하던 plaNYC를

통합한 ‘OneNYC’를 발표하였으며,�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이렇게함으로써지속가능한도시를 ‘OneNYC’의 하나의미래상으로설정

하여 관리하며 모니터링으로 그 계획의 집행결과를 점검하게 되었다.

12)�뉴욕시의 온실가스 배출이 2050년에 이르면 2005년에 비해 80%가�감소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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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목표 실천계획

80�×�50
뉴욕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2050년에이르면 2005년에
비해 80%�감소할 것이다.

단기적인 지역 조치와장기적인 지역 전략을만들어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
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줄일 수있는model�shift�action�plan(모
델 변화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

Zero�Waste를 기반으로 고체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인다.
계속해서 One�City� :�Built�to�Last를 시행하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30%�줄이고,�화석 연료사용을줄이기위한장기계획을세운다.

쓰레기
제로

뉴욕시는 2030년에 이르면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2018년 말까지 New�York�City�Organics�프로그램이 모든뉴욕시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한다.

2020년까지 single-stream(단일 분류)�재활용을 제공하여 시의 curbside�
재활용 프로그램을 향상한다.

비닐봉지 등 퇴비화시킬 수 없는 폐기물의 사용을 줄인다.

NYCHA�주택을 포함해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재활용하고 쓰레기를 줄일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학교를 Zero�Waste�학교로 만든다.
직물과 폐전자기기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기회를 확대한다.

쓰레기를줄이기 위해 Save-As-You-Throw�프로그램의 공정한(equitable)�
청사진을 만든다.
2030년까지 상업 쓰레기 처분을 90%�줄인다.

대기 질

2030년에 이르면 뉴욕시는
미국의 대도시 중에서 공기
의 질(청정도)이 가장 좋을
것이다.

최신의 대기오염 통제코드를 집행한다.

자료분석과지역사회의참여를통해추가적인공기질개선방안을파악한다.

건물 내의 주거 난방 보일러(heating�oil�boiler)�개조(전환)를 가속한다.

이동수단(mobile�source)에 의한 배출량을 줄인다.

기훼손된
재개발
지역

뉴욕시는 불균형적으로 오
염노출이높은저소득지역
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오
염된땅을정화하고,�안전하
고유용하게사용될수있도
록 전환할 것이다.

공중안전을개선하기 위해버려진 산업부지 정화를가속하고이런 부지의
새로운 개발에 민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추가적인 공간 기반의 지역 Brownfield�계획 공간(place-based�
community�Brownfield�planning�areas)을 만들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100년 홍수 시 범람원(100-year�floodplain)의 부지 정화를 촉진해 폭풍
해일의 환경위험을 줄인다.

수자원
관리

뉴욕시는지역의 범람을완
화하고높은질의배수장치
를 제공할 것이다.

시의 상수도를 보호하고,�수도의 신뢰성과 회복력을 유지한다.

다섯 자치구전역에 500개의 분수식 식수대와물을채울수있는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수리한다.

시 전역의 지역들에우수관리를위한환경친화적 인프라와스마트디자인
을 확대한다.
우수 유출로 인한 오염을 감소시킨다.

공원과
천연자원

모든뉴욕시민들은유용하
고,�접근 가능하며,�아름다
운공터로부터 이익을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과 성장하는 지역의 공원과 공공장소 효용을
강화한다.
지역 접근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인 경계 없는 공원(Parks�
Without�Borders)을 통해 공공공간을 개선한다.
밤에 대형 건물에서 새어 나오는 광공해를 줄인다.

우리의 거리를 놀고,�모이고,�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한다.

시 전역에 아름답고 손질이 잘된 거리를 만든다.
시의 거리,�공원,�공터를 녹지화한다.

자료 :�뉴욕 OneNYC,�pp.166~212

[표 5-2]�뉴욕의 ‘지속가능한 도시‘�목표별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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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목표 지표

미래상 지표

2005년 기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2005년 기준에서 매립되는 전체 폐기물
매입량 감소

커뮤니티에 큰 손해를 끼치는 태풍 및
홍수 위험 감소

80�×�50
뉴욕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2050년에 이르면
2005년에 비해 80%�감소할 것이다.

2005년 기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쓰레기 제로
뉴욕시는 2030년에이르면 쓰레기 매립지에쓰
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수집된 쓰레기의 양

도로변의 재활용프로그램에 의한
컨테이너화 비율

도시 전반의 전환율

대기 질
2030년에 이르면 뉴욕시는 미국의 대도시
중에서 공기의 질(청정도)이 가장 좋을 것
이다.

주요 미국 도시 중 대기 질 순위

도시지역에서 SO2의 차이

도시지역에서 PM2.5�수준의 차이

기훼손된
재개발 지역

뉴욕시는 불균형적으로 오염 노출이 높은 저
소득 지역의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오염된�땅
을정화하고,�안전하고유용하게사용될 수�있
도록 전환할 것이다.

2014년 1월 1일부터 세금의 재조정

수자원 관리
뉴욕시는지역의범람을완화하고높은질의배
수 장치를 제공할 것이다.

안전한 식수법 위반

수챗구멍의 음식물쓰레기받이 수리의
잔량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의 순간 비율

공원과
천연자원

모든뉴욕 시민들은유용하고,�접근 가능하며,�
아름다운 공터로부터 이익을 얻을수 있을 것
이다.

도보로 이동하여 공원에 갈 수 있는 거
리에 사는 거주자의 백분율

자료 뉴욕 OneNYC,�pp.264-265

[표 5-3]�뉴욕의 ‘지속가능한 도시‘�목표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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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간 모니터링을 통한 지표 관리

뉴욕시에서는 2015년 ‘OneNYC’�발행후 2016년 첫 연간보고서를출간하였다.�연

간보고서의구성을보면 비전별목표지표와분야별지표들에대하여 2015년의 결

과를 기록하였다.�

‘지속가능한도시’에서는 ‘80�×�50’,�‘쓰레기 제로’,�‘대기 질’,�‘기훼손된 지역’,�‘수

자원 관리’,�‘공원과 천연자원’�분야별 목표를 다시 제시하면서 주요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최신 연도와 전년도의 지표 값을 비교하여 성과를 보여준다.

또한,�실천계획에따른현재상황과진행하고있는프로젝트를 [그림 5-3]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림 5-3]�2016년 뉴욕시 지속가능한 평가의 연간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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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런던의 지속가능성 평가13)

1)�런던의 도시계획 체계와 지속가능성 평가

◦ 영국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의 의무화
영국 정부는 2004년 새로운 법안(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Section�19�&�39)과 지역개발체계(Local�Development�Framework� :�

LDF)를 도입하고 지역계획(Local�Plan)�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의무화

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5-4]�영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출처 :�GLA,�2013,� 「Further�Alterations�To� the�London�Plan�-� IIA�Scoping� report」,�p.25.�

13)�영국 런던의 사례는 인하대학교 김경배 교수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원고를 연구진이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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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에 대한 통합평가 시행(IIA)
런던은 2011년도에 ‘런던플랜’을 수립하면서,�‘IIA’라는 통합영향평가를 별도로 수

립하도록 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 등이 향상하도록 하고 있다.

‘IIA(Integrated� Impact� Assessment)’는 지속가능성 평가(Sustainability�

Appraisal,�SA)와 주거지규제평가(Habitats�Regulation�Assessment,�HRA),�건

강 영향 평가(Health� Impact�Assessment,�HIA),�형평성 영향 평가(Equalities�

Impact� Assessment,� EqIA),� 커뮤니티 안전 영향 평가(Community� Safety�

Impact�Assessment,�CSIA)를 포함하는 통합평가를 이른다.

특히 지속가능성 평가는유럽 연합지침에 의해 시행되는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Assessment,�SEA)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2)�지속가능성 평가의 추진 내용

◦ IIA�평가와 런던플랜의 추진절차
IIA�평가와 런던플랜의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Stage�A)에서는 평가를 위한목표 등을 구축하며,�런던플랜 수립을 위

한 기초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단계(Stage�B)에서는 계획의 대안 및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셋째 단계(Stage�C)에서는 IIA�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넷째 단계(Stage�D)에서는공공과관련 기관으로부터 IIA�평가보고서와런던플랜

에대한의견을수렴한다.�이후런던플랜은개별적으로수립절차를계속해서추진

해 나간다.�

다섯째단계(Stage�E)에서는 IIA�평가보고서를출간하고런던플랜의 IIA�지표를모

니터링한다([그림 5-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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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런던시의 IIA�평가와 런던플랜의 수립 절차

출처 :�GLA,�2013,� 「Further�Alterations�to� the�London�Plan�-� IIA�Scoping�Report」,�p.21.�



70�/�‘도시의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수준평가’:�서울시운영실태와제도의개선방안

◦ 차기 런던플랜 수립 이전 IIA�평가보고서 발간
런던플랜을확정하기 이전에런던플랜에대한 IIA�평가보고서를작성한후이를반

영하여 런던플랜을 수립한다([그림 5-6]�참고).�런던플랜이 수립되면 매년 모니터

링을통해 현황을 진단하며 이를바탕으로계획의 변경과 변경에따른 IIA�평가보

고서를 다시 작성한다.

2011년의 런던플랜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2009년도에 통합평가를 실행하였고,�

2013년 런던플랜의개정을위해서는 2012년에통합평가를다시실행하였다.�그리

고 2015년 런던플랜의 전면개정을위해서 실시한 IIA�통합평가는이전인 2013년에

추진되었다([그림 5-6]�참고).

[그림 5-6]�런던시의 IIA�평가와 런던플랜과의 절차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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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런던의지속가능성평가는계획이도시의지속가능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

는지를사전에판단하는평가로서우리나라의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고있는도시

의 현황으로 정량적 지속가능성을 알아보는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런던과런던의자치구들은지방계획(Local�Plan)을 수립할때마다계획이

자치구의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을분석한후지방계획을수립하고있어서 이과

정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성의 핵심이슈
IIA�평가보고서에는총 16개 분야의 지속가능성핵심이슈를선정하여계획을진단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표 5-4]�참고).�

이 16개 분야는개발과재생,�생물다양성보호,�지속적 인구성장·관리,�건강·복지

보호증진,�형평성,�적정 주택제공,�변화하는경제,�런던의세계도시위상,�기후변

화대응,�수(질),�폐기물,�교통,�문화와역사,�안전,�오픈스페이스,�대기(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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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야 지속가능성 핵심이슈

1 개발과 재생
런던의 지속가능한개발및 재생은런던 동부의 빈곤지역과올림픽의 영속적이고지속적
유산 계승을 포함한다.�기회지역과 강화지역은 런던의 주택 및 고용 요구를 충족시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2
생물 다양성
보호

생물 다양성은 생태 기능을 촉진하고 복원하기 위해 런던 전역(중앙 도심에서 주변의
그린벨트 교외까지)에 걸쳐 강화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3
지속적

인구성장 관리
런던의 인구는계속증가할 것으로예상하며,�이것은 새로운주택,�직업,�기반시설들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건강·복지
보호 증진

런던은건강에있어 결과가좋지 않고,�경제적·�사회적으로 well-being에참여해야한다.�

5 형평성
사회단체들과사회,�환경,�경제적으로빈곤한이들간삶의질의격차가증가하고있다(예
:�주택,�교통,�건강관리,�교육).�또한,�런던 내특정 사회,�경제적 집단들의 양극화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6
적정 주택
제공

경제성,�법 수준,�질,�지속가능한디자인,�런던 내주택위치,�그것이 접근에미치는영향,�
이동성,�장소와 자원 활용의 의미를 고려한 주택 제공

7
변화하는
경제

런던은유럽의 세계적 경기침체와재정문제에 영향을받아왔으며 런던의 실업률은 8%�
이상상승했다.�런던이 어떻게경기침체에대응하고부상하는지는지역과영국에장기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8
런던의 세계
도시 위상

런던 전반에 걸쳐 거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과 여행에 관한 매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9
기후변화
대응

런던이 기후에미치는영향과현재와미래의기후변화가런던의인구,�생물다양성,�건설,�
자연환경에 주는 위협을 말한다.

10 수(질)
인구성장,�삶의 방식 선택,�기후변화는 모두 증가하는 런던의 수질과 물 공급에 대한
수요에 기반을 둔다.�동시에 기존 수자원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11 폐기물
발생하고 매립되는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재사용,�재활용,�재처리로 감소시킬 방법 등
런던 내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지속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12 교통
교통혼잡을감소시키고런던 거주민의접근성을향상해야한다.�대중교통,�걷기,�자전거
와 같이 더욱 지속적인 교통방식보다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이 지속적 강세를 보인다.�
차량의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시장의 교통 전략에서 언급됨)

13 문화,�역사 토지이용경쟁으로 인해 도시경관과 역사적 환경의 보존 질이 압력을 받고 있다.

14 안전 범죄의 수준,�범죄 인식에서 오는안전에대한 인식,�안전한 지역과커뮤니티와의 관계

15 오픈스페이스 공공영역을 넓히고 사람들과 런던의 강,�오픈스페이스,�자연접촉의 증가 필요

16 대기(질)
런던의대기는여전히 오염되어 있고영국내어떠한도시들보다열악하고유럽 내에서도
열악하다.�런던 내 대기오염은 주거와 직장에서의 난방도 요인이지만,�도로교통에서의
배출이 주된 원인이다.

자료 :�런던 IIA�사례

[표 5-4]�영국 런던시의 IIA�평가에서 지속가능성의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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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도입배경과 근거법

(1)�도입배경

2012년 리우+20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지

속가능발전의 필요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따라정부는 200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설치하여논의 기구를두고 2007

년에 「지속가능기본발전법」을 제정하였다.�서울시도 201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제정되고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설치되면서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

한발전을위하여주요정책및계획과그이행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자문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발

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근거법

앞에서 정부는 2006년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지속가능기본발전법」을 제정하였다.�이에 따라,�서울시도 2015년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음의 일들을 추진(제3조)하도록 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서울시는 이에 따라 2015년 3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자체 ‘지속가능성 평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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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가지표와 방법

(1)�평가지표(은행)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지표은행을만들어서 필요한 지표들에 대하

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지표는환경,�사회문화,�경제의 3가지 분야 85개 지표로,�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에너지,�폐기물,�수자원,�대기 질,�쾌적한 도시환경,�녹색

교통의 영역으로총 23개의 지표로구성되어 있다.�사회문화분야는양성평등,�사

회적 양극화,�교육,�주택,�고령화,�시민의식,�안전,�건강,�문화생활의 영역으로 총

4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마지막으로 경제 분야는 우수·숙련 인력,�질 높은

일자리 창출,�글로벌 도시,�사회적 경제,�산업의 다양성으로 총 18개의 지표로 구

성되어 있다.

(2)�평가방법

분야별 지표 중 10개의 핵심지표로서 총 30개 지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

환경(10개) 사회문화(10개) 경제(10개)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키워드 지표

기후변화

온실가스(CO2) 양성평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우수·숙련
인력

벤처기업 수

침수취약지역 사회적
양극화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에너지
총 에너지 소비량 교육 평생교육 참여율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고용률

신재생에너지 비율 주택 공공임대주택 수(누계) 청년고용률

폐기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고령화 노인취업률 글로벌
도시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수자원 물 재이용률 시민의식 시민제안 건수 외국인 관광객 수

대기 질 초미세먼지 농도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기업 수

쾌적한
도시환경

한강방문 시민 수 건강 건강기대여명 공유단체 기업 수

1인당 공원면적
문화생활

문화환경 만족도
산업의
다양성

제조업 종사자 수

도시농업 실천공간
면적녹색교통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마을형 문화공간 수

[표 5-5]�서울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사용되는 핵심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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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지표의현황과목표치까지도달정도를수레바퀴모델로제시하여목표달성

도를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원 둘레의 끝은 목표치인 2020년과

2030년을 표시한 것이다([그림 5-7]�참고).

[그림 5-7]�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수레바퀴 모형

2014년 계획 수립 이후 현재는 평가체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통해 더욱체계적

인 평가제도를 구축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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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안)
기준연도
(2010)

현황
(2013)

목표치
(2020)

달성도

환
경

1.�온실가스(CO₂)�배출량 49,751천톤CO₂ 48,551천톤CO₂(12) 35,562천톤CO₂ 8.5%

2.�침수취약지역 34개소 29개소 0개소 14.7%

3.�총 에너지 소비량 15,717천TOE 15,496천TOE(12) 13,787천TOE 11.5%

4.�신재생에너지비율 0.6% 1.4%(12) 5% 24.1%

5.�생활폐기물 재활용률 43% 45.9% 57.3% 20.3%

6.�물 재이용률 3.86% 9.1% 14.4% 49.7%

7.�초미세먼지농도 30㎍/㎥(07) 25㎍/㎥ 20㎍/㎥ 50%

8.�한강방문 시민 수 684만 명(12) 944만 명 1,150만 명 67.8%

9.�1인당 공원면적 16.06㎡ 16.37㎡ 17.5㎡ 40.3%

10.�녹색교통 수단분담률 70% 71.3%(12) 75% 26%

사
회
문
화

1.�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1.2% 52.6% 60% 15.9%

2.�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84.4%(13) 84.4% 88.2% -

3.�평생교육 참여율 32.6% 34.4% 50% 10.3%

4.�공공임대주택 수(누계) 164,581호 215,530호 357,000호 26.3%

5.�노인취업률 23.6% 24.8% 35% 10.5%

6.�시민제안건수 7,878건(12) 8,178건 11,000건 9.6%

7.�교통사고 사망자 수 429명 371명 212명 26.7%

8.�건강기대여명 73.18세 74.38세 77세 31.4%

9.�문화환경 만족도 5.93점 6.41점 7.10점 41%

10.�마을형 문화공간 수 11개소(11) 135개소 375개소 34.1%

경
제

1.�벤처기업 수 3,706개(08) 6,237개 10,000개 41.8%

2.�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23.4% 23.7% 30% 4.5%

3.�고용률 63.5% 64.9% 70% 21.5%

4.�청년고용률 43.6% 43.9%(12) 50% 4.7%

5.�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6.78점 6.86점 8점 6.6%

6.�외국인 관광객 수 725만 명 985만 명 2,000만 명 21.5%

7.�사회적 경제 기업수 522개 1,503개 8,000개 13.1%

8.�공유단체 기업 수 37개(13) 50개(14) 100개 20.6%

9.�제조업 종사자 수 272,510명 286,674명(12) 310,000명 37.8%

10.�도시농업실천공간면적 29.1ha(11) 108ha 430ha 19.7%

출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pp.222~224

[표 5-6]�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현황과 2020년 목표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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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시사점

1)�다양한 유형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국내외사례들을고찰한결과지속가능성 평가는크게세가지의유형으로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유형은 LA의 사례로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

기 위해 ‘The�Sustainable�City�pLAn’을 수립하고 매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

하고 있다.�즉,�지속가능한도시계획을수립하여 매년 모니터링을통하여 지표값

을조사및비교하여도시의 지속가능한발전정도를구체적으로제시하고관리하

고 있다.�해외 도시 사례 중 LA의 ‘지속가능한도시계획’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

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와 유사하다.

둘째 유형은뉴욕과같이 도시기본계획인 ‘OneNYC’�내에서 여러 목표중하나로

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정하고관련 지표를제시하여 평가하는체계이다.�즉,�도시

기본계획 내의 목표 중하나로 ‘지속가능성’�목표를 설정하여 지표를 관리하는 체

계이다.�이를 통하여후속적인도시기본계획모니터링에도지속가능성의부문별 지

표들이 포함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영국의 지침 아래에 도시별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지평가하여반영하도록함으로써각종도시계

획 자체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즉,�각종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나수립되는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긍정적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판단하여 계획을 변경 또는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8]�지속가능성 평가의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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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외 도시는 평가주체,�평가방법,�평가분야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

LA와 뉴욕,�런던의 3개 도시의 평가제도를 평가주체,�평가방법,�평가분야(지표)에

의해비교하였을때공통점과차이점이존재함을알수 있다.�우선 평가주체에대

해비교하였을때,�4개의 도시가모두도시자체적으로지속가능성을평가하고관

리하고있다.�런던만이 영국정부에서관련지침을만들어지속가능성목표와방향

에관해제시하고런던시나예하의구에서자체적으로각종계획수립시지속가능

성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방법에서는 LA나 뉴욕의 경우매년 모니터링 리포트를통해 지속가능성의 변

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며,�런던의 경우에는 각종도시계획 수립 시 계획서의 내

용을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과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

고 있다.�서울시에서도 최근 매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통해서 각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분야에서도 LA는환경․경제․형평성분야,�런던은환경과경제분야,�뉴욕은환
경분야등에초점을맞추어진행하고있어도시별로특성에따라환경과경제분

야에걸쳐다양하게발전하고있다.�서울의 경우에는환경과경제분야외에사회

문화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연번 해당 대도시 유형 평가방법 평가분야

1 미국 LA ① 연간 모니터링 환경,�경제,�형평성

2 미국 뉴욕 ② 연간 모니터링 환경

3 영국 런던 ③ 계획서 작성 시 수시 평가 환경,�경제 등

4 대한민국 서울시 ① 연간 모니터링 환경,�사회문화,�경제

[표 5-7]�외국 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방법과 분야

LA와 뉴욕,�런던의 도시들도 각�도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을포함해인구의 지속적인증가에대한적절한대응이중요한문제로대두

되고있다.�특히,�런던과뉴욕의 경우에는인구증가와이로인해비롯되는적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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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공급문제와인구의 성장관리등을지속가능성분야의중요한과제로채택하고

중점을 두고 있다.�

LA 뉴욕 런던 서울

지역 수자원 80�×�50� (온실가스) 개발과 재생 기후변화

지역태양열 쓰레기 제로 생물 다양성 보호 에너지

에너지효율 건축물 대기 질 지속적 인구성장 관리 폐기물

탄소 &�기후 리더십 기훼손된 재개발 지역 건강·복지 보호 증진 수자원

폐기물 &�매립지 수자원 관리 형평성 대기 질

주택 &�개발 공원과 천연자원 적정 주택 제공 쾌적한 도시환경

이동 &�교통 변화하는 경제 녹색교통

번영 &�녹색 일자리 런던의 세계 도시 위상 양성평등

대비 &�회복력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양극화

대기 질 수(질) 교육

환경적 형평성 폐기물 주택

도시 생태계 교통 고령화

살기 좋은 동네 문화,�역사 시민의식

안전 안전

오픈스페이스 건강

대기(질) 문화생활

우수·숙련 인력

질 높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도시

사회적 경제

산업의 다양성

[표 5-8]�4개 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분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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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시사점

서울시의지속가능성평가를고려할때해외사례의검토결과,�평가주체와평가방

법,�평가분야의측면에서 시사점을정리하고자한다.�LA,�뉴욕,�런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즉,�LA와 뉴욕에

서도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으며,�런던도 중앙정부가

지속가능성의방향에있어서 지침을포괄적으로제시할뿐그세부내용은지자체

가�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우리나라도 서울시 등 특․광역시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도록 지침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측면에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은 LA의 ‘지속가능한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다양한목표 지표를점검하면서 서울의 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할수

있는시스템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그러나지속가능성의평가내용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도시의 토지이용관리와 건축물 관리

등 세부적인 지표를 관리하기에는 도시 차원에서 큰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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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ㅣ�『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개선방향

제6장에서는 먼저 국토교통부의 현행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을제시하

고자 한다.�그리고 서울시 등 특·광역시가 평가주체로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장기적 정책개선을 위한 평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런던사례와같이서울시내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도시계획들의 지속가

능성 평가는추후서울등대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의추진상황을보면서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1_개선의 기본원칙과 기본방향

1)�기본원칙

인구 1천만의대도시인서울시의실질적인지속가능성 평가를위해서세가지 기본

원칙을다음과같이설정하였다.�첫째는모든특․광역시가평가주체로참여하는평
가이어야하며,�둘째는대도시의규모와특성을반영해야하며,�마지막으로평가결

과의 정책반영을 통해 도시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

◦ 모든 특․광역시가 평가주체로 참여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평가주체로 참여하여 해당 지자체의

참여와관심을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중요한 현실이다.�여기서는 특․광역시를
평가주체로참여하도록하여 『지속가능성 평가』가�내실이 있도록해야할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기초자

치단체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대도시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평가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를일률적으로상대평가하는것은대도시의특성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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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결과를 낳게 되었다.�따라서,�229개 지자체를 대도시(특․
광역시),�중도시,�소도시 등도시의규모를고려하여구분하고지리적·위치적 특성

을 반영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강화
평가의가장궁극적인목적은전국토의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해지자체의 건전

한도시정책을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평가가 단순한

시상을 위해 평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평가결과를 도시정책에 반영하는 등

의후속조치가필요하다.�따라서 지속가능성 평가가도시발전에실질적으로이바

지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림 6-1]�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원칙

2)�기본방향

앞서 언급한 바대로 국토교통부의 현행 지속가능성 평가제도는 평가에 참여해야

할서울시등광역자치단체의역할이미흡하며전국시·군·구를일률적으로평가함

으로써과소또는과대평가되는 경우가발생하고있다.�또한,�대도시의 특성이 미

반영되어 있고,�평가결과가 정책에 미반영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개선을위한기본방향을단기와장기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단기로

는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을 평가주체,�평가방법,�평가지표,�평가활

용의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장기적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구축해야 할 지속가

능성 평가체계로서 도시기본계획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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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속적인 평가에따른정책분석을통해차기 정책이나계획에반영하여 실질

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함이다.�개선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도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6-2]�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장단기 기본방향

2_『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향

1)�단기적 개선 방향

(1)�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현재 평가체계는 평가대상인 기초자치단체만이 평가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광역

자치단체는 역할이 없는 실정이다.�법률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자

체에 대한자체평가를 실행하는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시행령과 일

치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특·광역시의 자체적 평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특․광역시에 중간관리자 역할 부여
단기적으로특․광역시에중간관리자의 역할을부여하는것과평가이후결과에대
하여정책의 협의또는제시를할수있다.�자치구의 여건을잘알고있는특·광역

시가 평가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특․광역시는기초자치단체평가기표의 DB�구축및 검수의 역할과평가결과
의 정책반영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점차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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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평가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평가지표에대한 DB�구축과지표값에대한검

수등이가능하다.�현재 국토교통부는중앙통계를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현황

을 구축할 수 있는 DB를 마련하고 있다.�그러나,�지자체도 자기 도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에 의해 DB를 구축해가고 있는 시점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조사하여 등록하는 DB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지표 값을 검수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한다면 지자체의 관

리 역량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둘째,�평가이후에는자치구결과를종합하여검토의견을내고이를통하여자치구

의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기초자치단체의평가결과에대해검토하고이검토한내용을기

초자치단체와공유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도지속가능성이향상할수있는정

책개발을 할 수 있다.�이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내에도 전담자를 배정하여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6-3]�『지속가능성 평가』�시 특·광역시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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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광역시에 대해 별도의 평가시행

평가대상인 229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지역의특성과인구규모가달라일률

적으로평가하기어렵다.�우리나라의 경우지방중소도시는인구규모도감소하고

고령화가심각한데반하여,�수도권과충청권등은인구가계속집중하고있어도

시정책도지역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이들 도시의지속가능성도도시의

여건과 인구 규모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서 지표의 내용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들도시의유형과특성을구분할때인구규모에의해구분하는것이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시(서울시),�광역시(6개),�특별자치시(세종시),�특별자치도(제주도),�도(8개)를

포함하여 17개이다.�이 중에서 대도시의 특성으로 구분한다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7개특․광역시로서해당기초자치단체로는서울시의 25개 자치구와광역시
의 49개 자치구와 군으로서 총 74개가 있다.

이들특․광역시를지방의중소도시와구분하여별도로평가할필요가있다.�이렇게
함으로써 서울시도 타 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4]�대도시의 자치구·군을 별도로 평가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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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표 값의 변화량과 변화율 평가 추가

◦ 해당연도의 지표 값 평가와 전년도 지표 값과의 변화량 또는 변화율 평가 필요
매년 지자체별 지표의 절댓값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연도의 지표 값으로

지자체들을 상대평가할 경우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평가순위와 등급

결과에서큰변화를볼수없다.�이를 고려하여전년도지표값과비교하는변화량

또는 변화율을 평가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별 지표 값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변화율을 검토함으로써 지자체의 노력과

발전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이때,�광역자치단체에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다면기초자치단체(자치구)별 지표

의 변화량과 변화율로 지속가능성의 변화를 신속히 알 수 있다.

부문 분야 지표 2015년 2016년 변화량 변화율

도시사회
방재안전 풍수해 발생에 따른 대한 피해 78천 원 30천 원 48천 원 ▼ 61.5%�▼

... ... ... ... ... ...

도시경제
인구 인구증가율 향상도 -0.27% 0.1% 0.37%�▲ 137%�▲

... ... ... ... ... ...

도시환경
환경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62.73% 64.50% 1.77%�▲ 2.8%�▲

... ... ... ... ... ...

지원체계
토지이용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

0.85% 0.5% 0.35%�▼ 41.2%�▼

... ... ... ... ... ...

[표 6-1]�지표별 변화량·변화율을 감안한 평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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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가대상을 고려한 평가지표 설정

◦ 대도시의 지표 설정을 위한 4가지 성격
앞서 언급한 바대로 현재의 평가지표는 대도시 특성이 미반영되고 자치구 차원의

평가가 부적절한 지표가 있으며 생활인프라와 관련한 지표가 다소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평가지표를선정할때평가의방식,�평가대상의특성과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해야할것이다.�이러한측면에서지표의속성을도시성,�적절성,�생활성,�용이성의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도시성이란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가를 의미한다.�이러한 도시성을 내포

하는 지표를 통해 대도시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그리고 적절성이란 대도시와

중소도시 여건을구분하여특·광역시의자치구·군 평가가적절한지를의미한다.�또

한,�생활성은 주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인프라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지

를 뜻한다.�마지막으로 용이성은 구하기 쉽고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가를 의미

한다.�

[그림 6-5]�지표의 속성에 따른 네 가지 분류

◦ 도시성 :�서울시 등 대도시를 고려한 지표
앞서 대도시 평가가적절치 않아대체해야하는 지표로서환경부문에서 ‘임야면적

감소비율’과 ‘도시지역 면적비율 대비 상하수도 보급률’이며,�토지이용관리부문에

서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과 ‘시가화 내 미이용 토지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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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 면적’을 언급하였다.�

서울시 행정도국내외도시들과많은교류를통해발전해왔기때문에앞서제시한

지표보다 더욱 현대화되고 국제화된 지표가 많이 있다.�먼저,�대도시의 환경 관련

지표로는 미세먼지 농도,�하천 수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토지이용과관련한지표로는복합토지이용비율,�공공공지또는공개공지 비

율,�도시재생,�주거지역내용적률/높이 등현재대도시에서관리가필요한다양한

지표가 있다.�

구분 소부문 평가지표 대체 지표(안)

도시환경 환경

임야면적 감소비율
미세먼지 농도
하천 수질 등

도시지역 면적비율 대비 상하수도 보급률

지원체계
토지이용
관리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
복합토지이용비율

공공공지 또는 공개공지 비율
주거지역 내 용적률/높이 등

시가화 내 미이용 토지면적 비율

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 면적

[표 6-2]�대도시 평가가 부적절한 지표의 대체 지표(안)

또한,�현재 서울시 등대도시가 직면하고있는 저성장과 신산업육성,�양극화와맞

춤형주택보급,�신재생에너지와에너지순환도시문화창출,�성 평등등여러가지

이슈들을 분석하여 지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 적절성 :�특·광역시의 자치구·군 평가가 적절한 지표
앞서 서울시등특·광역시의자치구또는군단위평가가부적절한지표로총 9개

의 지표를나열하였다.�서울시 등특·광역시의평가시자치구와군단위에서산정

이 가능하고 평가가 적절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자치구단위의 이해를돕기 위해서울시의사례로서 ‘서울통계’에서 자치구

단위로 구축하고 있는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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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특·광역시자치구단위의평가가적절하지못한지표로도시사회부문에서 ‘인

구 천 명당 경찰관 수 +�소방관 수’가�있으며,�이에 대한 대체지표를 검토하였다.�

이 지표는 범죄와 화재 발생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하는 지표로서

‘서울통계’에서 자치구 단위로 구축하고 있는 범죄와 화재 발생 관련 지표로는

‘119안전센터 1개소당 담당 인구’와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있다.�

경제부문에서 적절하지못한지표로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GRDP’가�있으며,�

이 지표들은 평가대상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다.�

‘서울통계’에서 자치구단위로조사하고있는 ‘인구대비지방세징수’�등을활용하여

자치구의 경제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주부문에서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자치구 단위의 취득 가능한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지

표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교통부문에서 ‘대중교통수송분담률’과 ‘대중교통운행결손금지원액’과같은경우

에는서울시차원에서관리하고있으므로자치구차원에서관리할수있는이동수

단인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지표로 대체할 수 있다.�

토지이용관리부문에서 ‘도시계획대비 실제인구도달률’은 서울시의 경우이미 기

개발된 성숙도시로서 인구의 증가를 목표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해야

하는평가지표이다.�자치구차원의 평가를하기위해서는자치구종합발전계획대

비 실제 인구 도달률로 보완할 수 있으나,�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자치구

가�존재하므로 인구 도달률 자체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조직역량및계획집행부문에서 미집행시설 관련 지표는자치구차원에서대체지표

를 선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자치구의행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다른 지표가 필

요하며,�‘서울통계’�내 자치구단위로조사하고있는 ‘민원사무처리 비율’과 ‘청렴도

지수’�등을 대체지표의 사례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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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부문 기존 평가지표 대체 지표(안)

도시사회 안전 인구 천 명당 경찰관 수+소방관 수
119안전센터 1개소당 담당 인구
인구 천 명당 범죄 발생 건수

도시경제 경제

경제활동 참가율

인구대비 지방세징수

1인당 GRDP

도시환경

정주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교통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자전거 도로 총 거리
보행자 우선도로 총 거리

인구 천 인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지원체계

토지이용관리 도시계획 대비 실제 인구 도달률 -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계획 및 조직 여부
민원사무처리 비율
청렴도지수 등

미집행시설 면적 감소

[표 6-3]�기초자치단체(자치구)�단위의 평가가 가능한 지표(안)�

◦ 생활성 :�생활인프라 등 삶의 질과 연관된 지표
생활인프라와관련된지표는주민의생활과밀접하게연관되어 있으므로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지표를 선정하도록 한다.

생활인프라관련지표는기존지표로구축할수있으므로자치구차원에서지표를

구축하여 매년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

다음 [표 6-4]에서 제시하는 지표들은 해외 대도시 사례의 지표들을 검토하여 대

도시 자치구 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고 관리가 필요한 생활인프라 지표들이다.�이

후 지표 개선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활인프라 지표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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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문 생활인프라 지표

문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바닥면적/수
청소년문화시설 바닥면적/수

사회복지 등록 장애인 대비 장애인 복지시설 바닥면적/수

공원
집에서 공원까지의 시간 또는 거리 /�
공원 벤치 수 /�공원 내 음용 가능 수질

교통 공용 자전거 수

보건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

공중보건 공용 화장실 등록 수

범죄안전 도로 거리 대비 조명등과 CCTV�개수

[표 6-4]�생활인프라를 반영하는 삶의 질 지표 선정(예시)

(5)�평가결과의 활용체계 구축

기초자치단체를평가하는만큼평가전반의과정에기초자치단체가지속해서참여

하는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그림 6-6]과 같다.

◦ 자치구·군에서 기본지표의 지표 값을 조사
국토교통부에서기초자치단체에요청하는 11개 기본지표외의 여러 기본지표도기

초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로써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함과 동시에 기초자치단체가

스스로 상황을 일차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할 기회를 마련한다.

◦ 평가 이후 정책분석,�평가 및 반영 시행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평가결과에대해관련실·국 등모든부서와의공유가필

요하다.�그리고 관련 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차기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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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지속가능성 평가』�절차의 제안

2)�서울시 등 특․광역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방향
(1)�도시기본계획 내에서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안

서울시등특․광역시의 『지속가능성평가』를 정례화하는방안으로는도시의 지속가
능성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여 평가 및 관리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미래상과 공간구조,�그리고 주택,�공원,�교통,�산업,�환

경,�문화,�복지 등 다양한부문별 계획을수립하는자치단체의 최상위 도시계획이

다.�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평가를 위해 이슈별 핵심지표와 목표연도까지

도달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으로 매년 지표 값을 점검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최근국내외사례를보면 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를구현하

기 위한공통적인 목표를세우고있다.�서울시도도시기본계획에서 이러한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위한 과정을 [그림 6-7]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즉,�도시기본계획 내에서 『국토교통부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평가』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평가지표를검토하여도시의 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체

계를마련할수있다.�그리고국토교통부도 『지속가능성 평가』의 권한을지자체로

이관하여해외의도시와같이우리나라의도시도지속가능성이 실질적으로향상되

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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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2030�서울플랜과 『지속가능성 평가』의 통합체계

(2)�서울시 등 특․광역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서울시등특․광역시의도시기본계획에서 지속가능성목표를설정하여 평가하기위
해서는법제도의 정비가필요하다.�먼저 「국토계획법」�개정을통해지속가능성 평

가의권한을광역지자체로이양하고평가주체화함으로써특․광역시스스로주체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러한 권한이 지방으로 위임되면

서울시 등 특․광역시의 각종 계획과 정책에도 지속가능성 평가가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평가결과가 우선 반영되어 자치단체의 실질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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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of�the�Current�Evaluation�System�of�Sustainability�

and�Infrastructure�for�Citizens’�Well-Being

Sun-Wung�Kim,�Jae-Seob�Yang,�Hee�Jin�Kim

The� Kore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MOLIT)� conducts� evaluation� of� 299� primary� local� governments�

towards� sustainability� and� infrastructure� for� citizens’� well-being�

annually.�However,�the�goal�is�mostly�to�rank�local�governments�and�

to�present�awards.�Therefore,�the�roles�of�metropolitan�governments�

such�as�Seoul�are�not�sufficiently�specified.�The�index�system�is�not�

reflected�for�characteristics�of�a�large�metropolitan�area�such�as�Seoul�

with�close�to�10�million�people.�In�addition,�it�includes�indices�not�

related�to�boroughs�because�they�are�not�surveyed�at�the�level�of�the�

primary�local�government.

We� propose� that� metropolitan� governments� more� knowledgeable�

about� metropolitan� sectors� should�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as�evaluators.�Metropolitan�areas�should�be�separated�from�

local�governments�with�populations�of�hundreds�of�thousands�in�the�

evaluation�process.�We�suggest�a�surveying�process�of�evaluation�by�

MOLIT,� submission� of� indices� by� primary� local� governments,�

examination�and�submission�by�metropolitan�governments,�ranking�

determination�and�awards�presented�by�MOLIT,�share�of�evaluation�

results�by�MOLIT,�and�review�of�results�and�new�policy�development�

by�metropolitan�and�primary�local�governments.�We�also�propose�an�

evaluation�process�of�the�urban�master�plan�at�the�level�of�urban�

sustainability�as�an�alternative�of�a�long-term�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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